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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규모가 대형화되고 과거와 달리 피해규모가 상식

을 초월하고 있다.2004년 ‘쓰나미’지진해일로 인해 30만 명이 넘는 사상

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였다.그리고 2005년 미국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카

트리나’로 인해 미국 자연재난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우리나라

도 마찬가지로 90년대 이후 삼풍백화점 화재사고,태풍 ‘루사’와 ‘매미’,대

구 지하철 화재사고 등 대형재난이 계속되고 있다.최근에도 유조선 ‘허베

이 스피리트호’태안 기름유출사고,조류독감 등 재난이 국민의 안전을 지

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safty need)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매슬로우

(Maslow)의 요구계층 이론(needhierarchytheory)에서 볼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 있다.1)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

응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확대 개편하고 예하에 위기

관리센터를 설치하였다.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 제

124호인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2)동년 3월에 법률 제

7188호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6월에는 소방방재청

을 신설하여 국가 재난관리를 총체적으로 정비하였다.

6월 25일에 개최된 재난관리 발전 보고회에서 대통령은 “포괄적 안보개

념에 의거 재난에 대비하여 군부대 활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

련할 것”을 지시하였다.그리하여 국방부는 8월에는 군수관리관실 예하에

재난관리 지원과를 신설하고,2005년 말에 육․해․공군본부에도 재난관리

지원과를 신설하였다.그리고 각종 제도와 법규를 제정하고 조직을 정비하

1)정지범 편,『국가 종합위기관리 :이론과 실제』(파주시 :법문사,2009),p.3.

2)김열수,『21세기 국가 위기관리체계론』(서울 :도서출판 오름,2005),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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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국가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3)

국가적 재난에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 근본 배경은 헌법 제5조에

잘 나타나 있다.즉,“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대한 개념은 군사작전을 포함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자원,기술과 대형 재난 등 비군사 분야

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개념4)을 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군사적 외부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에

서 안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최근에는 식량안보,환경안보,경제안보 등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각종 위협요소인 질병,기아,실업,범

죄,테러,사회갈등,정치적 박해,유해한 자연환경 등도 안보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국가적

위협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각 국가에 적합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국가안보

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평화시 또는 전시를 막론하고 국가의 모든 능력

인 국제관계,정치,외교,군사전략,경제,사회,과학,기술,역사,환경 등

을 종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종합적 정책과학(Interdisciplinarypolicy

science)이라는 관점으로 발전하고 있다.5)실제로 21세기에 들어와서 국가

안보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는 국가 간 대립보다는 국제적 환경오

염,자연재난,국제테러 등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위험에 의해 빈번히 발

생되고 있다.

오늘날 군의 역할은 전투위주의 임무수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

하는 군사적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6)그리하여 군의 재난관리 기능은

3)국방부,『2004국방백서』(서울 :국방부,2005),p.259.

4)조영갑,“전쟁과 재난”,『비상기획보』제64호(비상기획위원회,2003),p.23.

5) JosephS.NyeJr.andSeanM.Lynn-Jones,“InternationalSecurityStudies,”International

Security(1988),p.12.

6)권태영 외,『21세기 군사혁신의 명암과 우리군의 선택』(서울 :도서출판 전광(주),2009),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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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 임무인 국가방위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요소가

된다.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과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안전

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국가의 대․내외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7)

우리 군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가적 재난발생

시 헌신적으로 재난지원 활동을 펼쳐 왔다.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도

가 취약하고 재난관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군의 재난지원 활동

은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으며 실질적인 구원의 손길이 되었다.2001

년～2005년까지 자연재난은 호우,태풍,대설 등 318건이 발생하였으며,

1997년～2005년까지 인적재난은 교통사고,화재,산불 등으로 2,828,404건

이 발생하였다.8)이에 따라 군은 2000년～2006년까지 병력 4,666,200명,장

비 134,841점을 지원하였다.특히 인명구조,대민진료,방역,소독 등 피해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난지원을 하였다.9)

그러나 군이 재난지원 임무수행시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재난

지원기관 간에 역할이 불분명하고 통합적인 재난 협의체 구성이 부실하며

재난관련 교육훈련시스템이 부재하였다.10)경기도지역의 31개 지방자치단

체의 설문조사11)에 의하면,재난발생시 민․관․군 지휘통합 와 지원계획

이 미흡하고 대단위 병력지원이 필요하며 재난유형에 따른 적절한 복구장

비와 물자 확보가 부족하다고 나타났다.그리고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

고시에도 민․관․군 공유시스템이 부재하고 방제작전을 위한 복구장비와

물자가 부족하였으며,군에서 지원한 유류와 소모성 피복류에 대한 비용정

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12)

본 논문은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국가 위기관리와 국가 재난관리 영

역 속에서 군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동시에 재난관리 지원기관으로 역할

7)박덕근,“위기관리 선진국 재난관리 체계에서의 군의 역할”,『충북대학교 국가 위기관리 연구소

창립기념 학술회의 논문집』(2006),p.4.

8)소방방재청,『재난연감 2005』(서울 :소방방재청,2006),p.59.

9)국방부,『2008국방백서』(서울 :국방부,2009),p.230.

10)성기환,“시민,기업,정부 간의 통합재난 구호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 위기관리 논집』 제

2권(1)(2006),p.80.

11)김정기,“한국군의 국가 재난관리 지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대전대학교,2007),pp.38-39.

12)국방부,『‘08～‘09재난피해 복구지원 사례집』(서울 :대한기획인쇄,2009),pp.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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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해야 한다.이를 위해 국가적 재난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기 위한 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외국군과 우리군의 재난관리와 지원능력

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그리하여 우리 현실에

부합된 국가적 재난과 연계된 군의 재난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지원 능

력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국가 재난관리 선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연구하게 되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정부 수립이후 최초로 2004년도에 국가 위기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기 위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하였다.여기서 국가위기의 유

형을 전통적 안보분야 위기,재난분야 위기,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로 구

분하였다.13)

재난분야 위기가 국가위기에 한축이 됨에 따라 국가적 재난발생시 군의

재난지원은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활동이 된다.그렇다고 해서

군 본연의 임무인 국토방위 임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의 역할

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전시를 대비하여 많은 장비와 물자를 보유하고

있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기본조직과 능력을 갖춘 군이야말

로 평상시 국가적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자원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국가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해 군이 적극 기여하기 위해 집

중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재난에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위하여 재난의 분류와 발생이론,재

난단계와 체계를 이해함으로써 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의 토대

를 마련한다.그리고 재난위기가 국가 위기관리의 한축이 됨에 따라 국가

위기․재난관리에 대한 조직과 기구,업무수행을 이해하고 군의 역할을 재

조명하고자 한다.

둘째,외국군과 우리군의 재난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우리군의 재난관리와 지원능력에 대해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13)조영갑,『국가 위기관리론』(서울 :선학사,2006),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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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①법적․제도적 측면에서는 국방부 및 합참 간의 업무분담,군부대

지원시기와 절차,‘군의 기본임무’용어의 사용,재난통제 단계,국가와 국

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연계,지역책임군과 예비군의 운용 가능성 등이

다.②업무수행과 교육훈련 측면에서는 군의 피해와 취약성 증가,재난관

리 조직과 인원편성,관․군 재난협조 능력,재난관련 교육훈련 등이다.③

자원확보와 예산 측면에서는 재난구조부대의 구조능력,복구장비와 물자,

재난예산 등이다.

셋째,우리 현실에 부합된 군의 재난관리와 지원능력 발전을 위해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①국가 재난관리와 연계된 군의 재난

관리체계 분야에서는 재난구조부대의 운용 보완,재난통제 단계 통일,지

휘와 통신체계 구축,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역책임군과 예비군 운용,

재난관리 예측과 취약성 분석기법 활용,재난관리체제 통합,국가와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등이다.②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지원

능력 분야에서는 재난지원 원칙과 판단기준 확립,재난구조부대별 복구장

비와 물자 소요판단 및 확보,재난유형별 복구장비와 물자 소요판단 및 확

보,재난교육 훈련강화,재난예산 확보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서론을 포함하여 6개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이론적 분야를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와 국가 재난관리를 분석한 후 군의 역할을 재

조명한다.제4장에서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지원능력을 분석하기 위

해 외국군 및 우리군의 재난관리와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군의 발전

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그리고 국가적 재난지원시 나타난 우리군의

재난관리와 지원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제5장에서는 군의 재난관리

와 지원능력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며,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연구내

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제안과 연구의 한계를 제시한다.

우리가 어떤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이론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

는 것을 일컬어 ‘이론에 이끌린 분석(Theory-drivenanalysis)’이라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론의 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편견 없

이 바라보면서 어떤 새로운 규칙성을 찾아내려는 분석의 경향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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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린 분석(Data-drivenanalysis)'이라고 부른다.14)본 논문은 국가 재난

관리에 대한 나타나는 현상을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이를 통해서 새로운

발전방향을 찾아내려는 ’자료에 이끌린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는 문헌탐구와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1차

기초자료로써 국가재난에 관련된 정부와 국방부자료,규정,정기간행물,개

인 단행본․논문․보고서,인터넷과 국방 인트라넷 등 공개된 자료를 참고

하였다.국방부 및 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서 방문과 실무자 면담 등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였다.그리고 기존의 자료와 문헌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량적 자료(quantitative)와 문서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재난관리의

적합성과 실제운용에 관련된 정성적 자료(qualitative)를 중심으로 수집하

였다.

14)박재영,『국제정치패러다임』(서울 :법문사,2006),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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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재난의 분류와 발생이론

재난15)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와 나라에 따라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며

현재도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재난의 개념이 시대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며,사회여건에 따

라 작은 사고조차도 재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16)

따라서 재난에 대한 정의도 역시 상이하다.Webster'sNewWorldDictionary

에 의하면 ‘재난은 재산과 인명 손실을 유발하는 거대하고 갑작스런 불행’이

라 한다.미 연방비상관리청(FEMA:FederalEmergencyManagementAgency)

에서는 ‘심각한 재산피해,사망 그리고 다양한 상해를 초래하는 대규모 자

연재난,과학기술사고 또는 인간이 일으키는 사건의 발생’으로 정의하고

있다.유엔의 재난감축을 위한 국제정책(ISDR:TheInternationalStrategyfor

DisasterReduction)에서는 ‘영향을 받은 공동체나 사회가 자체의 자원으

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인적,물적,경제적 또는 환

경적 손실로 인한 공동체나 사회 기능의 심각한 혼란’이라 한다.독일의

보험회사에서는 ‘백만 마르크 이상의 피해,그리고 또는 1,000명 이상의 인

명피해’라로 정의하고 있다.17)그리고 퀘렌탤리(Quaramtelli)는 광의의 개념

으로는 ‘개인이나 그룹에 괴로움을 주는 모든 상태’로 보았으며,협의의 개

념으로는 ‘테러,폭도,전쟁 등과 같은 인간에 의한 갈등 상황은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AIDS나 광우병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현상

에 대한에 대한 고민’이라고 주장한다.18)

우리나라 국어대사전에서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 정의하여

15)재난이라는 용어는 영문으로 Disaster,Hazard,Catastrophe,Crisis,Risk로 표현되고 있음.우리

말로는 재해,재난,위기,위험,위난이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으나 국가위기 상황센터,소방방재청

등 재난 주무부처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해’대신에 ‘재난’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으로 통일함.

16)김경안 외,『재난대응론』(서울 :도서출판사 반,1997),p.154.

17)정지범 편,전게서,p.22.

18)상게서,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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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재난관리 교범에서는 ‘재앙으로 인한 해(害)또는 뜻밖에 일어난 불

행한 일’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인간 사회집단이 이상한 자연현상과 같

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는 것을 재난이라 한다.재

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 그리고 국가에 피

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

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화생방․환경오염사고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일정한 규모이상의 피해,에너지․통신․교통․금융․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정의한다.

결국,재난이란 위기나 위험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국가의 안보에 대한

군사적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대신에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과 같이

그 대상이 보다 구체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그리하여 일반적으로 비

군사적이고 대내적 영역을 포괄하는 분야라고 볼 수 있다.재난은 자연적

이든 인위적이든 재난의 발생 원인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인간생활 및 지

역사회에 미치는 충격과 파급효과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재난의 분류

재난은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한다.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은 인간의 기술발달에 기인한 것으로 기술적재난이

라고 한다.19)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재난에 대한 유형은 매우 다양하

며 재난발생의 세부유형은 [표 2-1]에서 보는바와 같다.

19)육군교육사령부,『재난관리』(대전 :육군교육사,2005),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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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재난발생 세부유형

구 분 유 형

자연

재난

태풍,홍수,호우,폭풍,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인적

재난

기계적 재난(교통ㆍ열차사고ㆍ항공기ㆍ선박해난사고),기술․화학

적 재난(폭발ㆍ가스ㆍ전기ㆍ광산ㆍ화재사고,건물․도로붕괴ㆍ교량

․제방붕괴사고),환경재난(대기ㆍ수질ㆍ토양ㆍ해양오염,ㆍ폐기물

사고,소음공해),특수재난(방사능사고,테러 소요사태),전쟁 등

으로 발생하는 재난

사회적

재난

에너지지원 중단,통신두절,교통마비,금융혼란,의료시설 피해,

단수,단전,국가기반체계마비,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자료 :육군교육사령부,『재난관리』(육군교육사,2005),p.35.

1)자연재난

자연재난은 주요인이 자연현상에 기안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천재라고

한다.주로 기상요인에 의한 기상재난과 지진․화산활동 등에 의한 지질적

재난으로 구분한다.자연재난은 인위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자연작용 자체

를 제거하거나 줄이는 것은 지극히 곤란하다.그럼으로 자연재난을 초래하

는 외력의 크기를 지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계․시공,방어시설물의

구축,사전 예측에 따른 예방조치,신속한 복구대책 수립 등으로 재난을

막거나 최소화 하는 것이 과제이다.

자연재난이라 하더라도 순수 자연현상 만에 의한 경우는 없다.오히려

인간의 기술사용과 자연파괴에 의해 그 빈도와 강도가 커지고 있으며,이

에 대응하는 인간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기도 한다.

2)인적재난

인적재난에은 인간의 부주의와 잘못된 기술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사고

성 재난,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난,산업의 발달에 따라 수반되는

공해피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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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부주의와 기술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는 인간의 고의

나 과실이 개입되어 야기되는 것으로 교통사고,위험물 폭발,원자력 발전

소 방사능 누출사고 등이 있다.그리고 기술과 산업발달에 수반되어 필연

적으로 겪어야 한 재난에는 핵발전소․화학공장의 가동,농약의 개발과정

에서 발생되는 오염,자연파괴와 생태계 파괴 등이 있다.이러한 인적재난

은 인간의 생활환경과 인간자신이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재난보다 더

욱 치명적이고 엄청난 피해와 범국가적 손실을 준다.

3)사회적재난

사회적재난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제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이 있다.사회적재난 발생시 국가운영체제,국민의 생활과 활동이

마비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2.재난발생에 관한 이론

재난이 왜 발생하는가에 관한 이론에는 Turner의 재난배양이론,Perrow

의 정상사건이론,Weick의 고도신뢰이론 등이 있다.20)재난배양이론은 재

난 생의 사회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이를 발전시킨 것이 정상사건이

론이다.두 이론은 재난의 발생은 필연적이며 이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다소 비관적인 접근방법이다.반면에 1990년대에 등장한 고도신뢰이론은

사회나 조직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사회적 학습기회가 부여된다면 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1)재난배양이론

Turner는 1975년 그의 저서 ‘인위재난(ManmadeDisaster)’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즉,재난이

외부요인이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재난

20)채경석,『위기관리 정책론』(서울 :대왕사,2004),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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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사회의 내적 산물로서 재난이 배양된다고 한다.

재난이 발생하는 사회적 환경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문화의 맹점,부적절

한 정보와 의사소통,재난교훈의 활용과 같은 오차수정의 실패,불완전한

안전규제 등으로 발생한다.그러기 때문에 사회,문화적인 애매성,복잡성

에서 야기되는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1)

2)정상사건이론

Perrow는 1984년도 그이 저서 ‘정상사고(NormalAccident)’에서 현대사

회의 복잡하고 견고하게 구성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

고 주장한다.즉,사회의 복잡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간의 복잡

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각 상호작용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

이 높아진다.따라서 각 사회의 구성요소들은 한 가지 기능뿐만 아니라 다

양한 기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계의 실패가 일어나며 상호의존

성이 높아 연쇄적인 사고가 발생한다.22)

복잡사회에서는 위험은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요소들과 긴밀

하게 결합되어 있으므로 임의대로 순서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수 없고 사

전에 정해진 기술체계와 절차에 따르게 된다.이와 같이 꽉 짜인 체계에서

작은 결함이나 사소한 실수가 설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하

위체계에 영향을 미쳐 파국적인 사고가 발생한다.Perrow는 이렇게 복잡

성이 견고히 짜여 진 조직이나 사회의 작용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정상사

고라고 한다.따라서 현대 사회의 특성인 복잡성과 조직 및 사회의 견고성

으로 인해 사고의 발생은 필연적이며,이를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본다.23)

그러나 복합사회에서 사고가 정상적이라면 사고예방을 위한 통제도 체

21)JamesF.Sorht& EugeneA.Rosa,"Organizations,Disasters,RiskAnalysisandRisk:

HistoricalandContemporaryContexts",JournalofContingenciesandCrisisManagementVol.

6(1998),p.25.

22)C.Perrow,NormalAccident:LivingwithHighRiskSystem(NewYork:BasicBooks,1984),

pp.62-65.

23)JosA.Rijpma,"Complexity,Tight-CouplingandReliability:ConnectingNormalAccidents

TheoryandHighReliabilityTheory",JournalofContingenciesandCrisisManagementVol.

5,No1.(1997),pp.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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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부여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결국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모순된 결과를 낳는다.따라서 현대는 과학기술에 따른

편익과 그에 따른 위험을 동시에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3)고도신뢰이론

Weick은 훌륭한 안전관리 실적을 보이는 조직을 선별하여 그 조직이 갖

는 특성을 연구하였다.재난은 근본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입장과 결정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가정에서 벗

어나 적절한 전략을 선택하면 안전의 확보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낙

관적인 입장에 있다.이들의 안전 전략으로는 가외성 확보,의사결정의 분

권화,관점의 유연화,조직학습 등이 있다.24)

첫째,가외성 확보는 체계 내의 어떤 한부분의 실패에 대비하여 다른

수단으로 가외의 조직이나 요소들을 구비하는 것이다.가외성의 원리는 체

계내의 일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방지하는 전략을 말한다.예컨대,암벽등반을 할 때 꼭 필요한 로프 외에

다른 한 가닥의 로프를 더 준비하는 것과 같다.

둘째,의사결정의 분권화는 재난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략이다.그러나 부분적인 의사결정에 기초한 대응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의 분권화 전략은 전체적인 조정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관점의 유연화는 성급하고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막기 위해 기술이

나 생산과정,의사결정 등에 다양한 관점과 접근법을 반영하려는 전략이

다.즉,문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강도 높은 토론과 협의

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넷째,조직학습은 조직의 어떤 부분도 조직의 전체를 알지 못하도록 조

직을 설계함으로써,상호조정과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장기간의 시도,시행착오,실패사례 연구,훈련,모의실험 등

을 통해 학습을 수행하여 실패를 방지한다.

24)K.E.Weick,"ForesightsofFailure:An AppreciationofBarry Turner",Journalof

ContingenciesandCrisisManagementVol.5,No2.(1998),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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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재난관리 단계와 체계

재난관리는 광의의 재난관리와 협의의 재난관리로 구분된다.먼저,협의

의 개념은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혼돈된 상황에 질서를 부

여하는 과정이다.일상적 비상대응기관들의 자원을 관리하고 조직 간의 의

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25)반면에 광의의 개념

은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발생 후 그로 인한 물적,인적피해를 최소화

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용어이

다.재난의 잠재적 원인(위협)과 재난의 진행,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결과

(피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6)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난관리는 각종 재난을 관리하다는 의미로 재난으

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취하는 사전․사후활동과 재난에 대처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대응하는 모든 집행과정을 총칭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2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장 제3조에는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

하고 있다.따라서 재난에 대한 사전준비,재난의 진행과정과 사후에 걸쳐

실시하는 모든 총체적인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1.재난관리 단계

재난관리의 과정은 상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

로 재난 발생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28)일반적으로 재난

의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라 예방-대비-대응-복구의 4단계 과정으로 분

25)서정규,“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충남대학교,2006),p.11.

26)유충,『재난관리론』(서울 :한성문화사,2005),p.22.

27)최진종,“한국의 재난관리 행정체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전남대학교,1994),p.9.;재난관

리를 표현한 유사한 용어로 재앙관리,비상관리,위기관리,위험관리,안전관리,재난통제 등이 있

음.각각의 관리대상의 성격과 정도는 다르지만 난관의 극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으며

서로 혼용하는 경향이 있음.

28)임송태,“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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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된다.2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라는

일반적인 재난관리의 과정으로 언급하고 있다.이러한 단계는 독립적인 것

이 보다는 상호 연계하여 작용하고 있다.재난관리의 단계별 내용을 세부

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예방단계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난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발생요인을 억제ㆍ완화시키는 과정이다.30)즉,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계

획을 결정하고 집행하며 완화하는 단계이다.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위

험으로부터 감소시키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의 수립,재난영향의 예측과 평

가,강제적인 규제방안의 마련,안전기준의 설정 등이 있다.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개발규제,조세제도,보험,정보체계 구축 등이 있다.

둘째,대비단계는 위기발생시의 대응활동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대응

능력 개발활동을 의미한다.31)이 단계의 활동에는 중요한 대응자원의 확

인,대응기관의 사전 동의확보,협조체제 구축,피해감소 활동,대응활동요

원 훈련,대응계획 개발 등이 있다.주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대응기관들

사이의 사전훈련,경보체제의 구축 등이 있다.그리고 자원의 신속한 배분

을 위해 재난관리 우선순위와 체계를 설정하고,신속한 재난복구를 위해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대응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이후 재난관리 기관들의 각종 임무와

기능을 실제로 적용하는 활동이다.32)완화나 준비 단계의 활동과 연계하여

추가적인 손실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복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들을 미리 최소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이러한 대응단계는 완화나 준비

단계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주로 사

용하는 활동에는 피해자의 보호와 구호조치,피해상황 파악과 응급복구,

29)Petak,William J,"EmergencyManagement:AChallengeforPublicAdministration",Public

AdministrationReview(1985),pp.3-7.

30) McLoughlin,David,"A Framework for Integrated Emergency Management".Public

AdministrationReview.45(1985),p.166.

31) Clary,Bruce B,"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NaturalHazard Policies".Public

AdministrationReview.45(1985),p.20.

32)ThomasE.DrabekandGerardJ.Hoetmer(eds),EmergencyManagement:Principlesand

PracticeforLocalGovernment(Washington,DC:InternationalCityManagementAssociation,

2000),p.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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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탐색구조와 응급의료 지원,재난피해자 수용시설의 확보와 관리,

긴급복구계획의 수립 등이 있다.33)

마지막으로 복구단계는 피해지역의 재난발생시 부터 재난발생 이전상태

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과정이다.초기 재난발생 상황으로부터

정상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한다.이

단계 활동에는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복구의 우선순위 결정,복구장비와

복구예산 확보,복구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조,피해상황의 집계,

긴급지원물품의 제공,재난발생 원인과 문제점 조사,개선안의 마련,유사위

기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이 있다.

2.재난관리 유형

재난관리 유형에는 이상형,태만형,임기응변형,방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특징은 [표 2-2]에서 보는바와 같다.이와 같은 분류방법은 재난

관리 발전에 따라 시대적으로 그리고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유형을 분석

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2-2]재난관리 유형별 특징

유형 예측 예방대비 대응 피해

이상형 ○ ○ ○ 작음

태만형 ○ × ○ 큼

임기응변형 × × ○ 보다 큼

방치형 × × × 매우 큼

*자료 :최진종,“위험사회의 재난관리 정책”,연구논문(국방대학교,

2006),p.97.

33)이재은,"우리나라 위기관리 대응기능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조직과 법규분석을 통해"

『한국정책학회보』제7권(2)(1985),pp.22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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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상형

이상형은 재난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활동을 충분히 하며,

예측했거나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유연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유형이다.현존하는 기술력의 범위에서 최대한 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한 예방과 대비활동을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그러나

재난의 속성상 예측이 불가능하거나,예측을 했더라도 그것이 빗나갈 수

있으므로 이상형의 재난관리에서도 재난이 발생하면 의외의 결과가 나타

날 수 있다.그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면 이미 재난이 아니라는 역설이 성립

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예는 홍수방지를 위한 한강 수계관리시스템이

해당이 된다.

2)태만형

태만형은 비록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예방과 대비활동

을 태만히 하다가 막상 재난이 터지면 대응에 나서는 유형이다.예방과 대

비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정치․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

방에 관한 재원이 할당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재난의 위험을 기술적으

로 과소평가한 경우이다.태만형은 과거 70～80년대에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위험이 의도적으로 무시되거나 투자

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태만형의 경우에도 점차 사회분위기가 안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

하고 재난위험을 대비하면서 이상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그러나 재

난에 대한 예방과 대비활동을 소홀히 하여 재난피해는 이상형보다 클 수

밖에 없다.

3)임기응변형

임기응변형은 어떤 종류의 재난이 어떤 규모로 일어날 것인가 예측도

못하고 예방과 대비활동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재난이 발생하면 허겁지겁

대응하는 유형이다.대응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므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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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형이 유비무환이라면 임기응변형은 무비유환이라 할 수 있다.임기

응변형의 단점은 재난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해 사회적 준비 기회를 놓

친다는 것이다.최근에 발생한 화성 시랜드 화재,2004년 폭설로 고속도로

가 마비되는 재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재난이 발생하면,정부는 허겁지

겁 수습에 나서서 과도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심을 안정시키려 한다.

사법부도 관련자를 가혹한 처벌을 함으로써 국민의 보복성 법의 감정을

충족시킨다.언론,전문가들이 나서서 예방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사고 공화국’이니,우리 모두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고 분개하기도 한다.

정부는 안전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새로이 만들어 유사한 시설에 대

하여 일제점검에 나서지만,재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서서히 재난예방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재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행되지 않

고 예방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므로 재난이 반복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

한 것인지도 모른다.

4)방치형

방치형은 재난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위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

나,경제력이 없어서 아예 예측도 예방,대비,대응도 하지 않는 유형이다.

여기에는 환경호르몬,라돈 오염,또는 유전자 조작 식품의 섭취와 같이

아직 위험의 크기와 존재 등이 밝혀지지 않거나 그 위험성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되지 않아 방치되는 경우이다.재난을 방치하다가 재난이 발생

하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3.재난관리 체계

재난관리 체계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체계를 말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상호 관련된 기관들끼리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분산관리 체계와 통

합관리 체계가 있다.34)

34)이용문 외,“국방 재난관리정책 발전방향 연구”,연구보고서(한국국방연구원,2005),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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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산관리 체계

재난의 발생유형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국가 재난관리 기능을 분산시키

는 방식으로 유형별 재난의 특징을 강조한다.지진․수해․유독물․풍수

해․설해․화재 등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재난유형별로 대응계획이 마련되며 대응책임기관도 각각

다르게 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재난발생시 유사기관 간의 중복대응 문제가 발생하고 다

수기관 간의 조정․통제문제가 반복된다.이 체계는 재난예방과 완화,대

응조치와 복구를 위한 종합적이고 통합된 국가정책의 결여로 전체적인 재

난관리 능력을 저하시킨다.

2)통합관리 체계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체계로써 재난피해는 지역사회의 정상적인 기

능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며,자연재난이든 인위적재난이든 원인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어떠한 재난이라도 경고,대피,구호,탐색,구

조,구급,사망자처리 등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동일한 활동이 취해져야 한

다.따라서 재난 대응의 계획과 자원들은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재난관리 체계별 장단점은 [표 2-3]에서 보는바와 같다.분산관리 체계

는 많은 부처와 기관으로 인하여 정보전달이 다원화되고 재난관리를 위한

재원마련도 복잡하다.반면에 통합관리 체계는 소수의 부처와 기관으로 인

하여 과도한 부담의 가능성은 증가하지만 정보전달이 단일화되고 재원 마

련과 배분이 간소화된다.통합관리 체계는 모든 대응기관들에게 공통으로

적응될 때 나타나는 장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선진국으로 갈수록 통합관리 체계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35)

35)김태윤,“국가 재해재난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연구보고서(한국행정연구원,2000),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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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재난관리 체계별 장단점

구 분 분산관리 체계 통합관리 체계

성 격 분산관리 방식 통합관리 방식

관련부처(기관수) 다수부처와 관련기관 소수부처와 관련기관

책임범위와

부담

소관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부담분산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과도한 부담 가능성

활동범위 특정 재난에 대한 관리활동 모든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

정보의 전달 정보전달의 다양화 정보전달의 단일화

재원마련과 배분 복 잡 보다 간소

*자료 :임송태,“재난종합관리체제에 관한 연구”,연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6),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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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국가 위기․재난관리와 군의 역할

제1절 국가 위기관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위기는 항상 존재해 왔다.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매

일의 생활에서 어떤 형태로든 위기에 노출되었으며,무의식적으로 그러한

위기를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다36).마찬가지로 국가도 국가의 목표인 대내

적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대외적으로 안전보장37)이 위험에

처했거나 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발생하면,국가도 이러한 위험을 안

정적으로 극복해 나가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를 운용한다.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은 대통령 훈령 제229호인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용하고자 한다.이 기본지침은 정부부처 및 기관의 국가 위

기관리체계 구축과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문서이다.국가위기의 개념ㆍ분

야,분야별 중점 활동,위기관리 의사결정기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기본지침에서는 국가위기를 기존의 군사ㆍ외교 등에 한정된 전통적

안보개념을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국가 주권에 대한

위기 또는 국가를 구성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체계 등 국가의 핵심

요소나 가치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

방,대비,대응,복구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한다.

위기관리활동에 대해서는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

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한다.위기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시키고 위기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유지한다.위기발

생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킨다.그리하여 위기이

전 상태로 조기에 회복시킴과 동시에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36)이종열 외,“국가 위기관리 통합적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2004),p.3.

37)이은득,“국제분쟁의 추이와 남북한 관계”,『제1회 국제안보전략 학술회의 논집』(한성대학교,

2007),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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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

1.위기관리 유형

위기관리 유형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정

치체계의 위기,경제기술체계의 위기,사회문화체계의 위기 그리고 자연체

계의 위기로 분류하기도 한다.38)그러나 국가 안전보장회의에서는 전통적

안보분야 위기,재난분야 위기,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1)전통적 안보분야 위기

오늘날 중요한 군사적 위기관리 과제는 국가 총력전개념의 통합방위태

세를 구축하는 것이다.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직면하여 각종 국

가 방위요소를 통합함으로써,국가방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군과 경찰,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향토예비군,민방위대 등 제반

국가 방위요소를 통합하는 일은 최고 통수권 차원의 결정과 지침 그리고

관련 행정부서와 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는 국가 외교관계에 따른 위기상황,북한의

군사력 위협과 전쟁,폭동,쿠데타,테러 등을 말한다.안보위기에 대한 위

기관리 정책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준비와 위기해결에 대한 의지의 과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요구한다.

2)재난분야 위기

재난위기는 전쟁이나 외침의 우려가 없는 대내적 위기이지만 국민의 생

명과 재산을 심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위

기 못지않게 위험하다.국가적 재난발생시 그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거나 인명과 재산복구에 실패할 경우 정치권력도 그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따라서 재난관리는 국가적 위기대처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38)이재은,“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연세대학교,2000),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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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 핵심기반분야 위기

국가 핵심기반은 복잡한 사회적 시스템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국가의

주권,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명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시설․시스

템․기능 등을 의미한다.여기에는 테러,대규모시위․파업,폭동 등의 원

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국가 경제․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2.위기관리 업무수행

국가 위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국가위기 상황센터39)이다.

이 상황센터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행정부서와 유관기관

의 임무ㆍ역할ㆍ협조관계 등을 수록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한다.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3개의 국가위기를 [표 3-1]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33개의 위기유형별로 세분화한다.1개의 위기유형은 다시 2개～4개로 재분

류되어 총 91개의 세부 위기유형으로 구분된다.예를 들어,재난위기 중

풍수해 재난의 경우에 유형#1대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유형#2태풍․집

중강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 등으로 2개 과제로 구분한다.표준매뉴얼은 유

형별 위기원인과 전개 양상,‘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의 위기관리

활동체계,행정부서와 유관기관의 임무와 역할,위기 경보수준과 그에 따

른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39)2008년 2월 29일 ‘국가 안전보장회의법’개정으로 기존 국가 안전보장회(NSC)사무처는 폐지됨.

동년 7월 25일 ‘대통령실 운영 규정’개정에 따라 ‘국가위기 상황센터’가 정식 발족하여 국가 위기

관리에 대한 주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국가 위기관리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이 겸임하며,비서관

급 위기상황팀장 예하에 분석 및 관리반,상황반으로 구성됨.



- 23 -

[표 3-1]유형별 표준매뉴얼

구 분 유 형

전통적

안보

(12)

군사(4)
파병부대 우발사태,서해 NLL우발사태,독도우발

사태,북핵 우발사태

남북교류

협력(4)

북한내 아 국민과 물자 억류,개성공단 돌발사태,

북 임남댐 붕괴,재외국민 보호

사회치안(4) 소요,폭동,군사시설 테러,테러

재 난(12)

풍수해 재난,지진 재난,산불 재난,고속철도재난,

다중밀집시설 재난,대규모 수질오염,해상환경

오염,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지하철 대형 화재

사고,공동구 재난,전염병,가축질병

국가핵심기반(9)
사이버 안전,전력,원전안전,육상화물수송,식용수,

보건의료,정보통신

*자료 :정지범 편,『국가 종합위기관리』(법문사,2009),p.24.

그리고 행정부서와 유관기관은 세부행동을 위해 285개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작성한다.실무매뉴얼에는 상황별 조치사항,보고양식,홍보와

보도조치 등을 포함한다.또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위기현장에서 재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은 행동 조치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2,339개

의 ‘위기대응 현장조치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현장조치매뉴얼에는

현장 업무수행 기관의 임무,행동절차,안전수칙,장비보유 현황 등이 포함

된다.추가적으로 국가차원의 위기로 취급할 사안은 아니나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북한수역에서 민간선박 조난,DMZ산불 등 6개 유형을 추가 선정

하여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한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위기 상황센터가 NSC사무처에서 관리하던 위

기관리매뉴얼 이관 받아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통제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재난과 국가 핵심기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도 개정하였다.안보분야는 국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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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장회의에서 담당하고 재난과 국가 핵심기반분야는 중앙안전관리위원

회에서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하였다.국가위기 상황센터는 대통령의 위

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해 국가위기 관리체계 구축과 운영,국가

위기 상황관리,국가위기 징후관리와 평가 등 위기상황을 종합 관리한다.

기존의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위기발생 이후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던 것과는 달리 개정된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은 선제대응을 통해 위

기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을 설정하였다.그리하여 행정부서와 유

관기관은 ‘위기징후 관리목록’을 작성하고 필요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사이버테러,북한 내 돌발사건 등 이른바 ‘신

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 처리방식을 포

함한 매뉴얼을 매년 작성하고 지속 보완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40)

제2절 국가 재난관리

2004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41)을 공포하여 명실상부하게 통

합된 국가 재난관리의 기본틀을 구축하였다.그리고 재난유형별로 다원화

되어 있던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ㆍ기구ㆍ조직을 통합하고 일원화

함으로써 세계적인 추세인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되었다.

2004년 6월에 소방방재청을 창설하였으며,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1실 3

국,17개과로 확대 개편하였다.예방기획국은 민방위와 인위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복구지원국은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대응관리국은 소

방업무를 중심으로 재난발생시 현장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42)예하에는

중앙소방학교,국립방재연구소,중앙119구조대,민방위교육관이 소속기관으

로 편성되어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국가 기반

40)전경만,“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발전적 운영에 관한 소고”,『동북아안보 정세분석』(한국국방연구

원,2008),p.1.

41)우리나라의 재난관리법 체제는 전시 및 준전시 민방위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민방위기본법’를 근

간으로 자연재난과 인적재난,국가 기반재난을 총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음.별도

로 자연재난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음.

42)김열수,전게서,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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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마비로 인한 사회적재난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전반적인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관은 소방방재청의 상위기관

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지원,정부

합동중앙수습지원단 구성과 운영,재난사태 선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건의 등을 수행한다.43)

1.재난관리 조직과 편성

국가 재난관리 조직은 심의기구,수습기구,긴급구조기구,상설 재난관리

행정조직으로 운영된다.심의기구인 안전관리위원회는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총괄․조정,관계부처간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수습기구인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

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긴급구조기

구인 긴급구조통제단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긴급구조 활

동의 역할분담과 지휘통제를 한다.상설 행정조직인 소방방재청은 재난을

예방․대응․복구하는 중심기관이 된다.44)

1)심의기구(안전관리위원회)

심의기구는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총괄․조정,관계

부처간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이 기구를 통하여 국가 재난

관리가 일원화하고 재난관리 기능은 강화된다.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국가

안전관리에 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며,각 지역별 의사결정을 위해서

는 지역위원회가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

관과 관계기관ㆍ단체의 장45)이 된다.중앙위원회에는 조정위원회와 분과위

원회를 두고 있다.지역위원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소속하에 시

43)정지범 편,전게서,p.169.

44)국방부,『국방 재난관리 업무편람』(서울 :국방부,2006),p.11.

4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등 19명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장 4명,소방방재청장,기상청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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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도 안전관리위원회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하에 시ㆍ군ㆍ구 안전관

리위원회를 둔다.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관리 정책ㆍ기구ㆍ조직을 지

역위원회로 통합하고 일원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군에서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국방부장관이 위원으로 참가한다.시․도

지역안전관리위원에는 수도방위사령관,사단장,여단장,전단장급의 사령관

이 참가한다.그리고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에는 연대장,전대장,대대

장급 지휘관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2)수습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기구인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안전관리위원회가

재난관리정책을 수립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립된 정책에 의거하여 실

행을 담당하는 기구이다.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

역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분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지역재

난안전대책본부도 동시에 설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대규모 재난46)의 예방ㆍ대비

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용하며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

관이 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하여 관

련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과 재정상의 조치,소속직원의 파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소방방재청장,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소방서장은 재난정보

의 수집ㆍ전파,신속한 지휘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상시 설치

ㆍ운영한다.이와는 별도로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

4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대규모 재난은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

해가 매우 크거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한 재난,중앙안전 대책본부 설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함.



- 27 -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며,이는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의 의사결정을 지원

하고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실무적 중추조직이 된다.

군에서는 중앙 및 지역안전대책본부,정부 종합상황실,재난상황실 간에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통보받아

효율적 대처와 재난지원을 위한 상황파악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긴급구조기구(긴급구조통제단)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기관47)과 긴급구조지원기관48)이 수행하는 인명

구조ㆍ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소방방재청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 분담,지휘통제를 위하여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며 단장은 소

방방재청장이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은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한다.지역별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재난현장

에서 지휘통제를 위해 시ㆍ도의 소방본부에서는 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

(단장 :소방본부장)을 운용하고,시ㆍ군ㆍ구의 소방서에서는 시ㆍ군ㆍ구

긴급구통제단(단장 :소방서장)을 운용한다.이 긴급구조통제단은 관계기

관ㆍ단체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응답해야 한다.

군에서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탐색구조본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항상 긴급구조통제단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즉각 출동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2.재난관리 업무수행

47)긴급구조 기관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함.단,해양재난의 경우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함.

48)긴급구조 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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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 안전관리 기본계획 작성

국무총리는 5년마다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다.유형별 재난에

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방향,매년

관련부처가 추진해야 할 중ㆍ장기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한다.기본계획에는

풍수해,대형화재 등 34개 분야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다.

재난대책 주무부서(청)별 세부내용은 [표 3-2]에서 보는바와 같다.2008

년 2월 29일 법률 제8867호인 ‘정부조직법’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명칭49)

을 사용한다.

[표 3-2]재난대책 주무부서

재난대책 주무부서 재난대책 주무부서

□ 유형별 재난대책

� 풍수해

� 설해

� 가뭄재난

� 지진재난

� 해일

� 항공재난

� 철도재난

� 도로재난

� 해상재난

� 방사능방재

� 전기/유류/가스

� 폭발/대형화재

� 시설물재난

� 통신재난

� 독극물/환경오염

� 국가기반체계보호

� 산업재난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소방방재청

소방방재청

교육과학기술부

환 경 부

행정안전부

노 동 부

□ 해외 재난

� 해외공관 등 해외재난

� 북한방문등 국민안전

� 해외재난 사상자지원

� 해외건설현장 안전

� 해외관광객 안전

� 해외진출기업 재난

□ 기타 중요재난대책

� 재난방송

� 방재기상

� 유도선 안전

� 생물테러 안전

� 산불 방지

� 문화재 안전대책

� 수리시설/방조제재난

� 문회레저 안전

� 교통안전

� 보육시설 등 안전

� 어린이안전 종합

외교통상부

통일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기 상 청

소방방재청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여 성 부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이용문 외,“국방 재난관리정책 발전방향 연구”,연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2005),p.56.

49)정부조직법 제22조(행정각부)의 명칭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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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응급조치 수행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민방위

대의 동원,재난관리 책임기관의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한 관계직원의 출동,

물자와 지정된 장비ㆍ인력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군에서

는 재난응급대책을 위한 지원요청,응급조치를 위한 응원요청에 대하여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답해야 한다.

3)긴급구조 수행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50)는 시ㆍ군ㆍ구 긴급구조통제단

장이 수행한다.시ㆍ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시 현장지휘를 할 수 있

다.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는 긴급구조요원은 각급 통제단장의

지휘통제에 따라야 한다.긴급구조통제단장은 현장지휘를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이때 긴급구

조지원기관의 현장지휘자는 현장지휘소에 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제3절 군의 역할

육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 군에 대한 이미지 조사내용51)을 보면 군의 사

회지원 활동 중 재난구호와 복구지원의 역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하였

다.그리고 바람직한 재난지원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군 장병의 36.5%,국

민의 37.8%가 재난구조와 복구지원이라고 답하였다.2007년 연구논문52)에

서도 군의 재난지원을 높게 신뢰하고 있었으며,군의 재난협력과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는 국가적 재난발생시 군의 재

난지원은 필수적인 활동이 되었다.그렇다고 해서 군 본연의 임무인 국토

방위임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50)현장지휘는 인명의 탐색ㆍ구조,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인력과 장비의 배치 및 운

용,추가 재난방지를 위한 응급조치,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부여,사상

자 응급처치와 이송,긴급구조에 필요한 물자관리,현장접근 통제,현장 주변의 교통정리,기타 효

율적인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임.

51)화랑대 연구소,“한국군의 이미지 조사”,연구보고서(육군사관학교,1993),p.111.

52)김정기,전게서,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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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전시를 대비하여 수많은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 상황에 항상 대

처할 수 있는 기본조직과 능력을 갖춘 군이야말로 평상시 국가적 재난발

생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군이 재난관리

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기능53)으로는 식량(food; food,food

distribution,non-fooditems),피난처(shelter;tents,camplayout,schools,

hospitals),보건(health;medicalcare,traumaresponse,pre-positioned

hospitals), 물․위생시설(water & sanitation; water production &

storage,repair & construction,waste treatment),공공안전(security;

patrols, escort convoy, protect), 기술(technical; communications,

computer& data,wideareacommand& control)등이 있다.이를 세부

적으로 알아보면 긴급지원 기능인 교통,통신,공공시설 복구,소방,방재

정보 관리,이재민구호,방재자원 지원,보건의료,탐색구조,위험물질 관

리,식량,에너지,공공안전과 보호,복구와 예방,대외협력 등이 있다.54)

정부부처 간의 긴급지원 기능(emergencysupportfunction)중에서 군의

자원이 지니는 조직성,교육훈련,그리고 장비와 기동성을 최대로 활용하

는 것이 재난지역 시민생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라는 판단과 기대에 근거하여 군 자원의 재난관리를 위한 역할에 대한 기

대가 매우 크다고 할 있다.5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군의 역

할은 군 자체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재난지원기

관으로서의 역할로 구별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재난관리 책임기관(primaryagency)56)으로서의 역할이다.각종 재

난에 대하여 군대라고 예외일수는 없다.군은 직면하게 될 재난에 대한 예

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대한 모든 활동을 해야 한다.군 특성상 격오지

53)Schultz,PaulS.“Military Operation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Relief

(HADR)”,연세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 세미나(2005),p.31.

54)이재은 외,『재난관리론』(서울 :대영문화사,2006),pp.523-524.

55)조원철,“방재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국방자원의 활용전략”,『연세대학교 창립 120주년 기념세미

나 논집』(2005),pp.39-47.

5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 5항에 의하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

방자치단체,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

함)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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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험준한 지형 등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장비와 물자,병력

등에 대한 재난대비를 철저히 해야만 전투력 보전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재난지원기관(supportagency)으로서의 역할이다.국가 재난관리를

위한 운용하는 각종 위원회에 지정된 인원을 참석시켜야 한다.국가 안전

관리기본계획,집행계획,지역안전관리계획의 작성을 위해 군 병력과 장비

지원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중앙 및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의한 물적․인적 동원,응급조치와 응원요청에 대하

여 협력해야 한다.특히 항공기와 선박의 조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조지

원을 위해 탐색구조본부를 설치․운용하며 탐색구조부대를 지정하여 출동

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한다.57)

57)이용문 외,전게서,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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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군의 재난관리 실태와 지원능력 분석

제1절 군의 재난관리 실태

군의 재난관리는 재난에 대응하여 군의 전투력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

이다.이를 위해 한국군과 외군군의 재난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군의

재난지원 능력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1.한국군의 재난관리

한국군의 재난관리는 [표 4-1]에서 보는바와 같이 국방부 및 합동참모

본부(이하 합참)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표 4-1]국방부와 합참의 업무분담

구 분 임 무

국
방
부

∙재난관련 총괄․조정․통제업무 수행

∙국방부 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 상황실 운영관련 총괄

∙재난 피해복구시 군 장비/물자/수송 지원업무 수행

∙해외재난시 군 지원에 따른 수송 등 군수지원업무 수행

∙재난지원에 따른 의료 및 구호 지원업무 수행

∙대규모 전염병과 유사 전염병 발생시 의료지원

∙군 재난 피해복구비 지원업무

∙군 시설 피해복구비 산정과 피해복구업무 수행

∙수질오염 환경재난 발생시 지원업무 수행

∙예비군 동원/재난지역 예비군 훈련조정․통제

합
참

∙긴급구조를 위한 탐색구조본부 운영

∙대형 산불과 DMZ산불 진화지원 위한 긴급작전대기

헬기 투입과 병력운용 등 국가적 재난시 재난지원

∙화학 유해물질 유출,방사능 등 화생방 재난시 지원업무 수행

∙군내 재난관련(지진해일 경보 등)상황전파/현황보고

*자료 :국방부,『국방 재난관리 업무편람』(국방부,2006),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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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관리 조직의 편성과 운영

(1)국방재난대책본부

국방재난대책본부는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거나 사회․

경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발

생시(재난대책 3단계)운영된다.

재난대책본부장은 국방부 군수관리관이며,간사는 군수관리관실 재난관

리지원과장이다.국방부 위원으로는 국제정책과장,미국정책과장,동북아정

책과장,국제군축과장,정보통신기반체계과장,예산운영과장,장비과장,물

자과장,국제군수협력과장,건설관리과장,환경보전과장,공보과장,병영정

책과장,보건정책과장,예비전력관리과장 등이다.합참 위원으로는 합동작

전과장,항공과장,해상작전과장,공중작전과장,화생방과장,지휘통제실장

등으로 총 22명으로 편성된다.

재난대책본부는 재난대책업무를 총괄하고 조정ㆍ통제하며,재난상황조사

와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ㆍ지원을 실시한다.동시에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긴급구조통제단과 방재 유관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그리고 합참과 각 군의 방재계획을 조

정․통제,군 피해복구계획의 심의․통제,재난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사항

심의․결정한다.

(2)국방재난대책 상황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발생시 국방재난대책 상황실을 운영

한다.국방재난대책 상황실장은 재난관리지원과장이며,편성인원은 재난관

리지원과 직원 및 관련국실 지원인원 등 이다.재난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구성인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국방재난대책 상황실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예방,대비,응급

복구,사고수습 지원,대체인력지원 조치,국가기반체계 보호지원 등 전반

적인 재난지원 활동을 실시한다.재난발생시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 또는 지역의 긴급구조통제단으로부터 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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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피해복구 등 지원요청 접수시 지원조치와 현황파악을 보고하며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3)재난관리 조직과 기구

군의 재난관리 조직은 [그림 4-1]에서 보는바와 같다.재난대책본부는

각군본부,국방부 직할부대와 관련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다.반면에 재난대

책상황실은 육군은 연대급 이상부대에서,해군은 전단급 이상부대에서,공

군은 비행단급이상 부대에서,국방부 직할부대와 관련기관은 단위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다.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상황실 운용은 육군․해군․국방

부 직할부대와 관련기관은 군수부서이나,공군부대만 정보작전참모부서에

서 운용하고 있어 군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들 조직은 책임관할구역

에 대한 재난업무를 총괄ㆍ조정ㆍ통제하며,군에서 운용 중인 C4I체계58)

을 통하여 상황보고와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림 4-1]국방 재난관리 조직

국방부재난대책본부

/재난대책상황실

육 군

재난대책본부

(군수참모부)

해 군

재난대책본부

(군수참모부)

공 군

재난대책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국직/기타

재난대책본부

(군수참모부)

연대급이상

재난대책상황실

전단급

재난대책상황실

비행단급

재난대책상황실

단위부대별

재난대책상황실

*자료 :국방부,『국방 재난관리 업무편람』(국방부,2006),p.32.

58)C4I란 지휘(Command),통신(Communication),컴퓨터(Computer),정보(Intelligence)을 약칭한 단

어로서 지휘통제 및 통신 시스템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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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난구조부대

군은 국가적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구조지원을 위한 1996년부터 재난구

조부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책임지역 내 소규모 재난에 대한 초동

조치를 담당하는 일반재난구조부대,유형별 전문분야의 구조를 지원하는

전문재난구조부대,그리고 항공기와 선박 조난시 구조를 지원하는 탐색구

조부대로 구분된다.이들 부대는 상급부대의 지시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난 현장으로 투입되며,지역의 긴급구조통

제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원임무가 이루어진다.

①일반재난구조부대는 최초 광역시․도별로 16개의 재난구조부대를 지

정하여 책임지역 내 소규모 재난에 대한 구조임무를 수행한다.향토사단에

편성된 일반재난구조부대는 기동부대 및 정비부대 등 다수부대로 편조되

어 있어 교육훈련 통제,지휘체계유지 등에 문제가 있다.또한 책임지역이

광범위하여 재난현장으로 신속한 출동이 제한된다.현재는 상대적으로 전

문성,우수한 장비,신속한 기동력을 보유한 시․군․구 의 180개의 119구

조대가 적시 출동하여 조치함에 따라 군에서 초동조치할 일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따라서 2007년에 규모를 축소하여 육군은 헌병부대 위주로 13개의

일반재난구조부대59)를 운용하며,해군은 3개의 일반재난구조부대를 축소하여

운용하고 있다.

육군의 일반재난관리부대는 헌병 특수임무대와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

다.헌병 특수임무대는 지휘조,인명구조반,지원반으로 구성되며 현장지원

반은 수사관,장비 운반조,현장통제조로 구성된다.헌병 특수임무대 지휘

조는 현장지휘와 통제,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실시하며 인명구조반은 인명

탐색과 구조,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지원반은 응급처치와 환자후송,인명구

조 지원,현장통제를 실시한다.현장지원팀의 수사관은 재난현장 주변 통

제,사고조사와 지원을 실시하고 장비운반과 안전통제조는 재난구조장비와

물자 수송,재난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60)반면에 해군의

일반재난관리부대는 제주도,백령도,연평도 등 도서지역의 특성에 맞는

59)향토사단과 8군단 헌병대는 16명,육군수사단 중앙수사대는 23명,수방사 헌병단은 37명으로 편

성됨.

60)육군본부,“재난구조 및 복구지원”,『육군 예규』(대전 :육군본부),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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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임무수행을 위해 적절히 편성된다.

②탐색구조부대61)는 총 16개 부대가 있으며 합참의 탐색구조본부의 지

휘통제를 받는다.중앙이나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요청에 따라 항공기와 선

박 조난사고 발생시 탐색구조를 지원하거나 일반재난구조부대의 보강지원

임무를 수행한다.이를 위한 지원전력은 현재의 비상대기전력 중 일부를

사전에 지정 운영하거나 기존의 비상대기임무에 탐색구조임무를 추가한다.

사전에 지정된 전력은 상황발생시 탐색구조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4시

간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③전문재난구조부대는 총 3개 부대가 있으며,합참의 탐색구조본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국가적 재난에 대비하여 유형별로 전문성과 기동성을

확보하고 책임지역 내에 위치한 일반재난구조부대와 탐색구조부대를 보강

지원한다.필요시 전국차원의 구조지원과 탐색구조임무를 실시한다.

현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탐색구조부대와 전문재난구조부대는 항공작

전사령부,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해군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

에서 운용하며 세부 지원전력 현황은 [표 4-2]에서 보는바와 같다.

[표 4-2]탐색ㆍ전문구조부대 지원전력 현황

구 분 지 원 전 력 비 고

항공작전사령부 � UH-1H � UH-60 � CH-47 � 탐색구조부대

특수전사령부

� 각 여단 정찰대 � 탐색구조부대

� 특전 여단(남부권지역 담당)

� 특전 여단(중부권지역 담당)
� 전문재난구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 특공대대(수도권지역 담당) � 전문재난구조부대

해군작전사령부

� SSU/UDT

� UH-1H또는 UH-60

� 고속정 � 중․대형함

� 탐색구조부대

공군작전사령부

� HH-32/HH-60

� HH-60/HH-47
� 탐색구조부대

� C-130 � CN-235 � 탐색구조부대

*자료 :국방부,『국방 재난관리 업무편람』(국방부,2006),p.183.

61)국방부 훈령 제486호 “탐색구조본부의 구성 및 운영 규칙”(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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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관리 임무수행

군의 재난관리는 국가 재난관리의 일부분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따라

서 군은 범정부적 재난관리 정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국가적 재난발생

시 재난지원과 국가 기반체계보호 지원 등을 ‘군의 기본 임무화’를 설정하

고 전쟁 이외의 작전62)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난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1)재난상황 전파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 위기발생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회의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거 재난유형별 위기상

황에 따라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의 4단계 조기경보제도를 도입

하였다.주관기관의 위기인지․위기평가․위기경보발령에 근거하여 군은

재난유관기관으로서 상황 접수․전파․보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재난지원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군은 신속하고 적

시 적절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이를 위하여 재난지원과 복구에 관

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였다.

재난지원의 기본지침은 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국방부재난대책본

부로 지원을 요청하면 국방부는 각 군 재난대책본부와 책임지역 내 위치

한 협력부대에 지시하여 가용한 범위 내에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지

원한다.②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해양경찰청(구조조정본부)에서 국

방부 및 합참 탐색구조본부(지휘통제실)로 지원을 요청한다.③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협력부대장에게 지원요청을 실시하고 협력부대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자체능력 초과시

62)전쟁 이외의 군사작전 개념은 60년대 월남전에서 미군의 게릴라 소탕작전을 수행하면서 작전의

구분을 ’저강도 분쟁 하에서의 특수작전(SpecialOperationsinLowintensityConflict)'이라는 용

어로 정의함.포괄적으로 ‘국지분쟁 또는 자연재난으로부터의 구제 및 지원 작전’에 포함하여 사

용해 왔음.미 육군은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도

“전쟁 이외의 작전(MOOTW :MilitaryOperationsOtherThanWar)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이

태윤,『새로운 전쟁,21세기 국제테러리즘』(서울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2004),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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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부대에 지원요청을 한다.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적인 행동요령으로 ①각급 지휘관은 책임지역 내

재난이 예상되거나 재난발생시 중앙 또는 지방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인

명구조 등 긴급구조 요청을 받는다.이때 ‘군의 기본 임무화’차원에서 적

극 지원하되 인명구조에 최우선을 둔다.②긴급재난시 가용한 범위 내에

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보고한다.피해복구를 위한 병력과 장비지원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기 응급복구를 지원한다.③지방자치

단체와 1:1지원협력을 맺은 협력부대는 재난시 초동조치를 실시한다.능

력 초과시 상급부대에 신속히 보고하여 재난의 확산을 막는 창구역할을

수행한다.평상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회의와 훈련 등을 통하

여 재난을 대비한다.④모든 재난지원에 따른 비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3조(비용의 부담,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국방부와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간의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63)에 따라 정산한다.

⑤지진이나 천재지변 등 특수상황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육군과

해군의 재난구조부대를 운용한다.공군은 군 특성에 적합한 인명구조 특수

팀을 편성․운영하고 관련부대를 지정․운용한다.⑥항공기․선박 조난시

합참에 탐색구조본부를 설치․운용하고,각 군에 탐색구조부대와 전력을

지정하여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지진 등 신속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는

탐색구조부대와 지정된 전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등이 있다.

(3)군의 재난예방과 피해복구

매년 취약지역과 위험시설물을 정기점검하고 재난예방대책을 수립․시

행하여 군 피해방지에 노력해야 한다.점검시기는 해빙기 3월,하절기 5월,

동절기 11월이다.재난중점 관리기간은 6월15일～10월15일,12월1일～다음

년도 3월15일까지 이다.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긴급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피해발생시 국방부로 보고하고 해당지역 시․군 재난대책본

부 또는 사고대책본부에 통보하되 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그

63)2005년 8월 22일 체결함.국가적 재난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 간의 재난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주요내용으로 협력부대,지원요청,지원내용,

정보전파,상황관리,현장지휘체계,비용분담,교육훈련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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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재난복구에 따른 비용은 국고부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산한다.

2.외국군의 재난관리

1)미군

미국은 독립된 주권을 가진 50개 주가 있으며 그것들의 연합체로 조직

되어 있는 것이 ‘연방’이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기구가

‘연방정부’이다.64)연방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각 주는 제각기 독자적인 법

률을 가지고 있으며 그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자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각 주의 위치와 성격을 연방정부가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이 주정

부도 연방정부에서 탈퇴할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결국 미국은 연방제

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고히 결합되어 있는 각 주가 제각기 자치적으로 운

영되는 기반 위에 있다.65)

미국의 재난관리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로 양분되어 각자의 역할과 임

무에 따라 적절히 대응을 하며 지방자치 정신에 따라서 철저히 지방분권

화가 잘 되어 있다.재난발생시 해당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재난에 대응

하며,지방정부의 능력을 상회할 경우에 상위기관(주정부 및 기관)에 지원

을 요청한다.주정부의 역량을 벗어날 경우는 주정부 간 미리 체결해 놓은

계약에 의해 이웃 주에 지원을 요청한다.계약에 의한 재원이 다 소진했을

경우 재난피해를 입은 주지사는 대통령에게 연방차원의 지원과 연방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한다.

미군은 민간의 능력을 초과한 상황에 한하여 연방정부,주정부,그리고

지방정부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주요지원 사항으로는

생명보호와 구조 활동지원을 위한 토목공사와 기술지원,공공시설복구,잔

해물 긴급제거와 접근도로 개설,임시주택 제공,비상전력 공급,수송,통

신,소방 등 12개 분야를 지원한다.만약 국방자원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지원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국가 안전보장회의(NationalSecurityCouncil)

64)최현순 편,『이것이 미국이다』(서울 :합동국제 문화센터,2008),p.322.

65)장병혜,『미국정부』(서울 :대한교과서,1983),p.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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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기능을 통해 대통령이 국방자원 배분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

미군의 민간지원에 관한 근거는 헌법에 기초한다.미합중국 헌법 제8절

제1조에 의하면 “국회는 연방법을 집행하고 폭동을 진압하며 침공을 저지

하기 위해 군의 활용을 제의할 권력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군은

국가를 지원하고 방어하기 위해 존재하며 그 의무는 국내 응급상항과 재

난대응까지 확장하고 있다.66)

군은 다른 연방기관을 지원하는 체계이다.어떠한 형태의 재난과 응급대

응에 있어서도 미군은 주무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

다.이때 민간에 대한 군의 지원(MACA :MilitaryAssistancetoCivil

Authorities)은 군의 민간 응급상황을 위한 정부기구와 관련법령 이행 및

기타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정의된다.군은 적 공격,산불,홍수,토네이도,

그리고 기타 재난과 같은 응급상황 대처시 활용되는데,일반적으로 다른

기관이 보유하지 못한 역량을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받게 된다.민간기

관에 대한 지원핵심은 육군과 공병단이며,‘육군과 공병단은 민간기관의

하부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미군의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민간의 통제를

받아 활동한다.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활용될 군의 자원을 결정

한다.지원책임 사령관들은 지원원칙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군의 자원 활용

계획을 세운다.지원원칙으로는 ①민간 정부기관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

로 민간 정부기관이 조달한다.②재난대응이나 복구를 위한 군의 자원은

민간 정부기관의 역량을 상회하는 상황에서만 지원된다.③군 명령체계

안에서 공중보급이나 정찰 등 특화된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국방부

실행자의 통제를 받는다.④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군은 민

간 정부기능을 수행해서 안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도 즉시 대응

의 조건하에서 임시적으로만 그 기능을 수행한다.⑤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없는 한 군 본연의 임무가 MACA에 우선한다.

대통령에 의해 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토안전부(DepartmentofHomeland

Security)예하의 연방위기관리청(FEMA:FederalEmergencyManagement

66)이용문 외,전게서,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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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cy)67)은 연방대응계획(FRP:FederalResponsePlan)을 가동시킨다.

국방부 결정자인 국토방위 차관보(ASD(HD):AssistanceSecretaryof

DefenseforHomelandDefense)의 지시에 의해 합참은 지원전투사령부(일

반적으로 북부사령부)를 지정하며,지원전투사령관은 필요한 기지지원시설

(BSI:BaseSupportInstallation)을 설치한다.이 기지지원시설은 현장에 파

견된 군을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군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군사기지이

다.주 임무는 인력과 장비 등을 작전지역으로 수송하거나 음식,음료,연료,

유류,수리부품 등을 제공한다.그리고 명령 및 작전 통신을 제공하고 필수

생활을 위한 야영지를 확보하여 응급의료지원과 비행장을 관리한다.

2)일본군

일본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국가적 표준과 정책의 기본골격

안에서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68)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로부터 크게 자유롭지 못하

지만 높은 수준의 지방분권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현재 전국을 9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하고,이를 다시 47개의 광역자치단체로 구분한다.광역

자치단체 중 43곳을 현(縣)이라 하고 나머지는 훗카이도(道),토쿄도(都),

오사카부(府),교토부(府)라 한다.현(縣)에는 군․촌․정(郡․村․町),도․

도․부․현(都․道․府․縣)에는 시․구․촌(市․區․村)이 있다.69)

일본의 재난관리는 지진,태풍,풍수해 등 재난발생이 많은 지역적 환경

때문에 재난관리행정 및 준비와 대응체계 확립에 주력하였다.일본의 방재

기본계획은 1963년에 작성되었다.자위대의 임무를 포함해 국가,공공기관,

지방공공단체,사업자,주민 등 각각의 역할을 정립 하였다.그러나 1995년

에 한신 및 아와지 대지진으로 6,40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

대응체제,재난현장의 자위대 권한,자원봉사,해외로부터의 지원 접수,피

해정보의 수집 전달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특히 자위대는 현의 지사

67)1961년 국방부 산하에 민방위청 설치를 시작으로 1979년 카터 대통령 당시 대통령 지속기관으로

독립함.2003년 3월 1일자로 국토안보부로 통합되었으며 약 2,600여명이 근무함.

68)안성호,『한국지방자치론』(서울 :대영문화사,1995),p.165.

69)(주)안그라픽스,『일본』(서울 :영신사(주),2004),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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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식 요청한 이후에 출동하여 부적절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그 후

재난대책기본법 개정하고 방재 기본계획을 보완하여 재난발생시 자위대의

임무와 활동내용을 구체화하였다.

현의 군․촌․정장과 도․도․부․현의 시․구․촌장은 재난발생시 응

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반드

시 요청계획을 도․도․부․현 지사에 통보해야 한다.일본의 자위대 법에

는 재난발생시 군의 소집ㆍ파견에 대한 절차 및 권한,재난관리 지원에서

의 역할 등이 명시되어 있다.

방재기본계획에는 자위대의 임무와 관련하여 도․도․부․현 등 민간단

체와의 연계체계,재난현장 파견,구원활동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도․도․부․현 등과 자위대 간의 연계체계와 관련하여 도․도․부․현은

자위대의 파견요청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요청순서,연락 조정

창구,연락방법 등을 결정해 두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한다.자위대는 도․

도․부․현 지사 등 법령으로 정한 자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 요청내용

과 자체 수집한 정보에 근거해 병력과 장비의 파견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70)

자위대는 긴급대응부대로 3천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주로 일반재난에

파견되나 대규모 지진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한 경계선언시 지진방재에 파견

된다.또한 원자력 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의한 긴급사태 선언시 원자력재

난에도 파견되며,육․해․공군 인원을 통합하여 운용한다.71)자위대는 주

로 도․도․부․현으로부터 지원요청시 구원활동을 실시하나,예외적으로

지진과 같은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 없이 병력과 장비의 파견이 가

능하다.자위대의 구원활동은 재난상황,타 구원기관의 활동상황,요청내

용,현지 부대의 병력과 장비 등에 따라 다르다.하지만 일반적으로 피해

상황 파악,인명 수색과 구조,수방활동,도로 또는 수로의 재개,응급의료

ㆍ구조ㆍ방역,인원과 물자의 긴급수송,취사와 급수,구원물자 무상대여

또는 양여,위험물의 보안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70)이용문 외,전게서,p.68. 

71)국방부 정보본부,『2007년 일본 방위백서』(서울 :한림문화사,2007),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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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군

프랑스는 중앙집권적 대통령 중심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공화제 형

태의 국가이다.전 국토를 테파트망(우리나라 도에 해당)으로 구분하였으

며,프랑스 내에 96개,해외에 6개가 있다.1982년 지방자치행정개혁에 의

해 중앙집권적 규제가 아닌 지방 분권화를 통한 정책수행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72)

프랑스는 재난을 포함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

경보호(산림화재,공해예방)와 재산보호(화재예방,수해피해 복구 등)와 같

은 재난관리가 민방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민방위를 담당하는 중앙

부처는 내무부이며,민ㆍ관ㆍ군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민방

위안전국(DDSC:Directiondeladefenseetlasecuritecivils)이다.DDSC

예하에 공동 위기관리 작전센터(COGIC:CentreOperationneldeGestion

InterministerielledeCrise)를 설치하여 업무를 조정하며 합참의 작전기획

및 수행센터,경찰의 작전센터와 협조를 한다.민방위 인력은 소방대원

240,000명(직업소방대원 30,000명,자원봉사 소방대원 210,000명),경찰

130,000명,헌병군 99,000명으로 구성된다.특히 헌병군은 국방부 소속이나

운용은 내무부 소속이며,민방위 지휘권한은 관할 도지사가 갖고 있다.

재난관리 관련근거는 시민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다.시민보호법의 준비와

실행은 내무부 소관 업무이다.재난관리 기본법은 1987년 제정된 ‘시민안

전대책에 관한 법’이 있다.각 지역별로 관선지사 책임 하에 재난대비계획

은 5년 주기로 수립 한다.국방 및 시민안전 위원회를 설립하여 시민안보

에 대한 조치와 시행,시민안전에 대한 예방,국방과 시민안보에 관한 계

획,구조 활동,시민안보에 대한 국가의 개입 등을 활성화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프랑스군은 시민안전교육과 개입부대(UIISC :Unitesd'instructionet

d'interventiondelasecuritecivile)라는 민방위 전문부대를 보유하고 있

다.지휘관은 민방위군 사령관(Commandantdesformationsmilitairesde

lasecuritecivile)이며 육군 공병대원 위주로 구성된다.군부대이지만 상

72) (주)안그라픽스,『유럽』(서울 :영신사(주),2004),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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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관은 민방위안전국이며,방위관구와 각 도 차원을 넘는 주요 재난발생

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주요 임무는

산림화재,지진,홍수와 태풍,식수,정수,공해제거,화생방 오염복구,인도

주의적 구호지원 등 이다.

UIISC는 총 3개 부대(제1부대,제7부대,제5부대)로 편성된다.제1부대는

총원 650명이며 1개 지휘지원중대,3개 개입중대,1개 교육중대로 편성된

다.제7부대는 총원 660명이며 1개 지휘병참중대,1개 기술작전지원중대,1

개 개입중대,1개 교육중대로 편성된다.제5부대는 제1부대와 제7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50명으로 1개 지휘병참 중대만 편성된다.이

들은 육군의 공병부대로 기초 군사교육을 받은 후 소방대원으로써 기초교

육과 전문교육을 받는다.

4)독일군

독일은 연방공화국으로 연방정부와 16개의 주정부로 구성된다.동부 독

일에 베를린 등 6개 주가 있고,서부독일에는 슐레스틱-홀슈타인 등 10주

가 있다.주정부는 고도의 자치권과 광범위한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

방법 테두리 안에서 독자적인 주 헌법을 가지고 있다.73)

독일의 민방위 기본목표는 국가와 국민보호이다.민방위 연방계획을 통

하여 정부 기능의 연속성 보장,국민보호,물자조달,정규군 지원 등 위기

상황에서 사회기능이 유지되도록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민방위조직의

운영은 연방(federal)정부,주(state)정부,지역(regional)정부,시(local)정부

등 4개의 정부단위로 구분된다.독일은 전시 국가방위 개념의 민방위와 평

시 응급관리 민방위로 구분하고 있다.74)

평상시 재난에 대비한 지원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군사적 위기상황이 발

생하면 연방정부가 담당한다.각 주는 독립적인 민방위 계획을 수립하고

소신껏 업무를 수행한다.민방위 업무에 관한 조정은 주내무부에서 수행한

다.지방단위 민방위 업무는 시정부에서 담당하며 소방당국과 긴밀한 협조

73)(주)안그라픽스,전게서,p.209.

74)김계조,“포괄적 안보개념 하에서 재난분야 군 역할 강화 방안”,연구논문(국방대학교,2008),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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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유지한다.방호와 구조,구급을 담당하는 정규소방대는 27,000여 명

이며 자원봉사대 110만 명,적십자사요원 30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재난

관리 책임은 관할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을 포함하지만 대규모

재난시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이러한 경우라도 자동적으로 인

접 주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을 입은 주정부에 지원이 필요한

지를 확인한 후에 지원한다.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주무부처는 내무부,주무부서는 재난관리청이다.

재난관리청(BBK:BundesamtfurBevolkerungsschutzundKatastrohenhilfe))

주도하에 중앙 정부부처 재난관리 관련기관 간에 협력체계를 유지한다.연

방정부는 시민보호 교육계획 개발,정보의 제공과 홍보,국제적 협력 등

연방차원의 대민보호 임무를 수행한다.자연재난이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 각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다른 행정기관 및 연방국경수비

대와 연방군의 병력과 장비를 요청할 수 있다.그러나 연방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시,그 밖에 피해복구가 종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재난지원이

중지된다.재난발생시 또는 국가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고 군의 독자적 판

단에 의한 재난지원 활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75)

독일군은 재난관리를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그러

나 업무협조를 위해 합참 제5국 4과에서 상황실과 출동대기센터 운영하여

국내구조지원을 담당하며,합참 제7국 5과에서는 국내 재난지원 업무에 대

한 민군 협력을 담당한다.합동지원사령부는 재난지원에 관한 부대지휘 통

제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군의 재난지원을 위해 2002년에 국방부와 연방

내무부 간에 행정협정을 체결하였다.

독일군의 재난관리 지원업무는 관할 관청(연방내무부,주내무부,지방자

치단체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전국을 4개의 지역방

위사령부(WBK)구분하고 예하의 구역방위사령부(VBK)는 전국에 27개

사령부를 유지하고 있다.이 사령부들은 해당지역 민간 행정기관에 연락사

령부76)를 운영하여 재난관리 업무협조체계를 유지하고,재난발생시 민간기

75)이용문 외,전게서,p.70.

76)전국에 470개가 있으며 예비군으로 충원됨.이들은 해당지역 재난관련기관의 위기상황실에 24시

간 배치되어 군 재난지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함.



- 46 -

관(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군 병력과 장비를 지원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5)스위스군

스위스는 연방공화국이며 26개의 칸톤과 2,800개의 게마인데로 구성된

다.연방공화국 헌법에 따라 각 주는 헌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완전한

주권을 갖고 있으며,자체의 헌법과 입법기관을 갖추고 있다.77)

스위스는 연방차원의 재난관리 부처로 ‘국방ㆍ체육ㆍ민방위부’가 있으며,

예하의 민방위청(BafurZivilschutz)이 있다.‘국방ㆍ체육ㆍ민방위부’는 방

사능 유출사고,화학물질사고,댐 붕괴사고,호수범람,위성 추락사고 등에

대비하여 국가비상상황실(NEOC)을 상시 운영한다.이 부서는 사전경보

없이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

분석와 전파가 가능하다.반면에 민방위청은 동원계획과 준비,지도와 조

정을 담당하고 중앙 정부기관인 보건청,에너지청,수자원관리소,기상대,

지진담당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민방위는 우선적으로 재난이나

위기상황시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무력충돌시 ‘지휘와 보호,구조와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민 통합시스템이다.78)

재난구조 임무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수행되며 자

치단체별로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한다.재난관리 임무는 칸톤에서는 민방

위국이,게마인데에서는 담당한다.민방위 책임부서는 경찰,소방서,의료

진,기술진,민방위단의 5개 협력기관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

을 갖추고 있다.

재난관리 관련근거는 연방헌법,군법,민방위법에 명시되어 있다.연방헌

법에 의거 연방정부는 재난이나 위기상황시 시민보호 조치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제정한다.군법에 의거 군은 민간 정부기관이 특수상황,특히 국내

ㆍ외 재난상황의 대처가 충분치 못할 경우 민간 정부기관을 지원한다.민

방위법에 의거 재난과 위기상황 또는 무력충돌 상황시 국민과 국민의 중

요한 자원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77)(주)안그라픽스,전게서,p.461.

78)이용문 외,전게서,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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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교육과 훈련체계도 잘 갖추어져 있다.스위스는 민병체제로서

30개의 신병교육대에서 군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 군사훈련 및 재난

구조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한다.연방 민방위학교에서는 연간 3천 명을 대

상으로 재난관련 자체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 연간 30만 명을 대상으로 80만 시간의 재난교육을 실시한다.

군의 재난지원 조건은 민간 정부기관의 인력,장비,시간이 불충분하거

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 보조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한다.전반적인 책임은

민간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주정부는 군 당국에 지원요청을 보내야 하며,

군부대는 군 지휘관에 의해 지휘되도록 규정되어 있다.군은 국가적 재난

이나 위기상황 시에 지원임무를 수행하며,진행된다.군은 지역별로 주정

부기관인 민방위 본부,경찰,소방서,사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군의 재난지원 업무는 지휘참모부 비상지원과(Emergency Aid

SectionoftheArmedForce,SHA)에서 담당한다.상시 재난구조대기부대

를 운용하며 작전지휘소와 1개의 재난구조대기중대가 상주한다.재난구조

대기중대는 총 193명의 인원(직업장교 1명,군복무자 155명,시간제 복무

자 37명)이 편성되며,자국 내에 재난발생시 4시간 이내에 투입이 가능하

다.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난구조지원대대가 24시간 이내에

투입이 된다.재난구조지원대대는 3개 구조중대와 1개 공병중대로 편성되

었으며 총인원은 845명이다.재난구조지원부대 지휘관들은 국가경보체계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지휘관들의 판단에 의거 바로 투입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재난구조지원부대는 재난유형별로 사용해야 할 장비를 이동식 콘테

이너(WEBLAB)79)에 보관한다.이 장비는 민간 작전임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지휘와 작전기관 간의 공동 작업이 가능하다.

3.재난지원 발전을 위한 시사점

79)9개의 종류가 있으며 지휘,화학,기반시설,조명,용수공급,거품제공,홍수,수질오염,대량 환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패키지화된 물자들을 탑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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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대다수 국가의 재난관리 대응활동은 주로 소방,경찰,군이 담당하

고 있다.이 조직들은 365일 24시간 상시출동체제,대응활동 인력과 장비

보유,현장 출동능력 보유,위기대응 전문조직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80)

나라마다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역사적 배경과 문화가 다르듯이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역할과 재난지원 능력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세계에서 유일하게 장시간 남ㆍ북한군이 대치하는 정전 상황이라는 특

수성,사회여건,문화적인 차이,그리고 군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여 우

리 여건과 상황에 부합된 군의 역할을 정립하고 재난지원 능력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재난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발생시 군

의 지원요건과 지원절차,재난관리체계와 지원능력분야 등에서 우리군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점을 다수 도출 할 수 있다.

먼저,재난 선진국의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

관리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주요 임무이다.특히 지방자치가 발달할

곳일수록 주로 지방정부가 재난관리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으며,자체적으

로 재난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을 초과하는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과 요청에 의하여 지역 내의 민간능력,인접

지방자치단체,군부대,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재난이 점차 대형화․빈번화 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능력만

으로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그리하여 그동안 분산되어 있던 재난관

리기구들을 통합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임무와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81)

둘째,재난지원을 위해 군이 필요할 경우 법적인 근거에 의해 실시한다.

일본을 제외하고 군은 요청에 의해서만 지원을 한다.지원을 할 경우에도

명시된 지원원칙에 따라 군의 독자적인 판단을 거친 후에 지원요건과 절

차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재난발생시 군의 지원은 절대적이라고 인식하

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그리고 군이 필요한

경우에도 지원기능만 담당하고 수행할 업무를 한정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80)최진종,“재난관리와 군의 역할”,『합참』제 41호(서울 :합동참모본부,2009),p.93.

81)박헌옥,“지방자치단체의 비상대비체제 발전방향",연구보고서(비상기획위원회,2001),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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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한하고 있다.

셋째,일반적으로 군은 재난지원을 위한 별도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재난발생시 군은 전투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능력

중에서 인력,통신,수송,정보,의무,공병 위주로 활용한다.프랑스나 스

위스는 재난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전담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운용권한

이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전투장비가 아닌 재난에 대비한 장비를 편성

하고 있어서 통상적인 군부대의 범주에 넣기는 제한이 된다.재난이 발생

이 예상될 경우에 대부분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기 전에 지방정부에 연락

관을 파견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군의 재난지원이 결정

되면 단일 지휘관이 임명되고 육ㆍ해ㆍ공군의 모든 지원부대를 통제할 수

있는 임시조직을 구성하여 일사불란하게 지원을 수행한다.이때 지원되는

모든 병력과 장비는 합참에서 통제하고 있으며,국방부는 재난전담 정부부

처와 협조 및 정책적 조율을 담당한다.

재난 선진국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보완해야 할 분야로는 군의 지원원

칙과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재난현장에서 단일지휘관 임명,재

난구조를 위한 병력과 장비 보강,복구장비와 물자확보,예산확보 등이다.

프랑스나 스위스와 같은 재난구조전담부대를 별도로 두기는 곤란하나 해

외파병 상비부대 창설82)을 계기로 해외파병이 없을 경우에 재난지원 임무

를 부여하거나 최근에 창설된 환경부대83)활용도 필요하다.그리고 우리의

민방위체계와 통합방위체계에 의한 민ㆍ관ㆍ군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에 의한 지역책임군과 예비군을 운용한다면,군은 국가 재난관리 선

진화를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82)세계일보(2009.10.5)보도에 의하면 “3,000여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가 내년 초 창설될 전망

임.파병전담부대는 1,000여명은 특전사 예하 특수임무단이 주축으로 편성되고,예비 지정부대

1,000여명은 특전사 예하 4개 대대로 구성됨.특히 지원부대 1,000여명은 다양한 파병임무를 고려

해 각 군의 수송부대,해병 경비중대,공병과 의무요원으로 구성됨.파병임무가 없을 경우에는 재

난지원 등 부가적인 임무가 부여될 예정임.”

83)국방일보(2009.12.2)보도에 의하면 “육군은 2007년 경기도 및 강원도지역에 각각 1개의 환경대

대를 창설하였으며,2009년에는 2작전사령부 예하에 2개의 환경중대를 창설함.이 부대는 환경오

염지역 발생시 초기 확산방지 활동과 소규모 토양오염 정화사업,국가적 재난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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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군의 재난지원 능력 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군의 역할은 군 자체 재난관리에 대

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재난발생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로 구분이 된다.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측면,업무

수행과 교육훈련 측면,재난관련 자원 확보와 예산 측면 등을 다각도로 분

석하고자 한다.

1.법적․제도적 측면

1)국방부 및 합참의 업무 분담

세계적으로 국가 재난관리는 통합관리 체계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

추어 우리나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

되었다.그러나 군은 국방부 및 합참으로 재난관리를 분리하여 유지하고

있어 모든 재난에 대한 통합관리 구현이 곤란하다.국방부는 행정부처로서

재난관리 담당부처와의 업무협조를 담당하고 재난을 총괄․조정․통제업

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그리하여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의 수

립,예방활동,긴급점검과 복구활동,재난관련 법률․훈령․규정의 통합과

개정업무를 담당한다,반면에 합참은 긴급구조를 위한 탐색구조본부 운용,

작전대기 헬기운용 등 재난지원,화생방 상황발생시 지원,군 내 재난관련

상황전파와 현황보고 등을 실시한다.

국방부의 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 상황실 운용은 1단계(준비단계)에서

는 재난관리지원팀 사무실에서 운용한다.2단계(경계단계)및 3단계(비상

단계)로 격상되어야만 합참의 지휘통제실 내에 통합되어 운용된다.84)그러

나 재난이 단계별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2단계 및 3단계를 운용하기 위해 인원편성,장비와 물자 준비 등 많은 시

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만약에 동남아 지진해일과 같은 긴박한 상

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한 상황전파의 누락,통제와 보고의 중복,책임소재

84)국방부,“재난대책 상황실 운용지침”(국방부,2007),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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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불분명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군정85)과 군령86)을 통합한 최고의 상위기관이다.합참은 군령

권을,각군본부는 군정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재난발생시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간에 병력과 장비지원에 따른 권한과 책임소재 불분명해

질 수 있다.즉,합참의장은 평시 각 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

독과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87)에 따른 병력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

다.반면에 각 군 참모총장은 해당군의 지휘에 따른 병력과 장비만 사용할

수 있다.88)그러나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병력과 장비 투입시

사안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국방부에서는 합참과 육군본부간의 고유권한을

고려하지 않고 병력과 장비를 통제한 경험이 있다.

2)불명확한 군부대 지원시기와 절차89)

민방위 기본법은 민방위 상황에 관한 한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을 제외하고 타 법률보다 우선함으로써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기

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다.이 민방위 기본법을 근거로 유형별로 다원화

되어 있던 재난관련 법령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안전

관리에 관한 한 타 법령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지원시기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상위법령과 연계성 있게 제정

되어야 하는데 [표 4-3]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부 관련 법률간 충돌할 가

능성 있다.즉,국군조직법에는 재난 또는 비상사태발생시 광역시․도지사

85)국방대학교,안보관계 용어집(2007년):국방목표 달성을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유지,관리하는

기능으로서 국방정책의 수립,국방관계법령의 제정,개정과 시행,자원의 획득분배와 관리,작전지

원 등을 의미함.양병으로도 통용되는 이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군이 용병(작전)의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함

86)국방대학교,안보관계 용어집(2007년):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운용하는 용병기

능으로서 군사전략 기획,군사력 건설에 대한 소요제기,작전계획의 수립,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및 운용 등을 의미함.

87)작전부대는 1군사령부,2작전사령부,3군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항공작전

사령부,제9715부대,해군작전사령부,공군작전사령부,해병대사령부 등이 있음.합동부대는 국군

화생방사령부,국군통신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을 말함.

88)국방부 훈령 제1141호 “국군병력 및 장비 사용절차에 관한 훈령”(2009);대통령령 제 20335호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

정(2007)

89)전형우,“재해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책임군의 협력체계 개혁방안”,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2005),pp.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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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병력출동을 요청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응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지방자

치단체장이 필요시 군부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법

률간 충돌한 가능성이 있다.

[표 4-3]군부대 지원시기 법령 비교

관련 법령 및 규정 세부내용

국군

조직법

보병

사단령

제8조

� 재난 또는 비상사태시 광역시․도지사로부터 병력

출동을 요청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9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민방위대의 동원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응급조치를 위해 관계

직원을 출동,물자 및 지정된 장비인력 등으로 동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

� 국방부 장관에게 군부대 지원 요청

재난관리

업무처리

훈령

제21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행정기관으로부터 요청시

재난협정서에 의거 지원하고 군 작전 임무수행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지원 후보고

국군병력 및

장비사용절차

에 관한 훈령

제4조

제1항

� 재난 또는 비상사태시 행정관서장의 요청에 의거

군 출동시 국방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음

*자료 :장호진,“국방 재난관리 기능 발전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2007),p.34.

군의 재난관리 지원절차를 통일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였다.이에 따라 국방부훈령 783호(‘05.11.21)인 ‘재난관리 업무 처리

훈령’을 재개정하여 정비하였다.이 법규는 국방부훈령으로 제정된 행정규

칙으로 적용대상은 군이 재난복구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서이다.따라

서 행정규칙인 이상 적용대상을 국방부본부와 각군본부로 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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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외적인 민간인과 행정부서를 대상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법규 분류상 검토가 요구된다.

3)‘군의 기본임무’용어 사용의 문제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재난지원을 ‘군의 기본임무’라는 용어 사용에

있어 ‘군 본연의 기본임무’와 혼동할 우려가 있다.군은 헌법과 법률에 의

하여 적의 외침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근본적인 존재

목적과 영토ㆍ영해ㆍ영공을 방어하도록 개념이 정립되어 왔다.이러한 개

념으로부터 군의 기본임무가 부여되어 왔다.그러나 군의 재난지원을 기본

임무로 명시함에 따라 헌법과 법률의 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군 본연의 기

본임무에 포함이 되는지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도 군은 국가 재난관리의 주관기관이 아니라 요청에 의한 지원

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도 군 스스로 기본임무라고 천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재난지원을 기본임무로 할 경우에 그동안의 군 본연의 기본임무와 비교

하여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될 수 있고 기본임

무에 따라 군은 이에 부합되는 조직,병력과 장비의 편성은 물론이고 임무

수행을 위한 철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현재는 군 고유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잠정적 또는 이중적으로 임무를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응급

조치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기본임무가 명확하다면 이에 대한 교육과 준비

를 해야 함으로 군 본연의 임무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4)관․군 재난통제 단계 상이

재난통제에 대한 관․군 간의 단계별 기준은 [표 4-4]에서 보는바와 같

다.정부의 재난통제는 준비단계,비상단계 등 2단계로 구분된다.준비단계

는 다시 2단계로 구분된다.상시대비 단계는 특별한 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

가 필요한 단계이다.사전대비 단계는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이다.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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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될 경우에는 비상단계로 격상이 된다.

반면에 군의 재난통제는 준비단계,경계단계,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

된다.기상특보(주의보)발령으로 주의가 요망시 준비단계(1단계)를 발령한

다.기상특보(경보)발령이나 재난예상시 경계단계(2단계),재난발생시 기본

임무 수행이 제한될 경우에는 비상단계(3단계)를 발령한다.

관․군 간의 재난통제 단계에 차이로 인해 관․군간 단계별 임무수행시

상호 업무협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특히 준비단계에서 정부는 기상특보

발령 전부터 재난에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는 반면에 군에서는 기상

특보가 발령된 이후부터 임무를 수행하여 상호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하

다는 문제가 있다.

[표 4-4]재난통제 단계

단 계 정부 기준 단 계 군 기준

준

비

단

계

상

시

대

비

•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1단계

(준비)

• 기상특보(주의보)발령

되어 재난예상시

사

전

대

비

•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의 발령

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

가동이 필요한 단계

비

상

단

계

• 기상특보(경보)발 시

•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재난

발생위험이상당수준도달시

• 재난대책본부장 지시시

2단계

(경계)

•기상특보(경보)가～2개도

발령시(2-1단계)

•기상특보(경보)가 3개도

이상 발령시(2-2단계)

3단계

(비상)

•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발생으로 조직적인

통제와 조치 필요시

• 재난대책본부장 지시시

*자료 :육군교육사령부,『재난관리』(육군교육사,2005),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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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방자치단체장 중심의 지역책임군과 예비군 활용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기본법,자연재해 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법에 근거하여 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국가적 재난발생시 기본적으로

민방위 기본법에 근거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민방위대원을 소집하여 대응

하며 필요시 군부대를 요청한다.그리고 소방,경찰 등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대응 및 복구활동을 수행하여 재난상황을 극복한다.

(1)지역책임군의 재난관리 조직

지역책임군이란 향토사단을 의미하며 기본적인 임무인 책임지역을 방어

하는 것이다.전시에는 적의 어떠한 간접,직접 침략행위도 분쇄할 수 있

는 조직력,기동력,일관성 있는 지휘체계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평시에는 전쟁과 구분되는 소규모 분쟁이

나 지역적으로 국한되는 위기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시책 지원,국가기능 회복지원,침투 및 국지도발대비 작전,재난

관리 지원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90)

지역책임지휘관은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참석하고 그 지역에 대한 군의

지원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관리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재난발생시 차상급부대 지휘관이 통합지휘관을

지정하여 지휘체계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동일한 지

역에 육․해․공군 등 다수부대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 또는 동일한 수준

의 부대가 다수 위치하고 있을 경우 재난관리 지원기능을 대표할 수 있는

부대를 지정하여 그에 상응한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모호하다.

평상시 지역책임군은 각각의 지휘계통에서 재난관리 지원활동을 통제하

고 있어 부대 특성을 고려한 통합된 재난관리 지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지역책임군이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경우 지역안전관리위원회는

시․군․구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반면에 지역책임군은 행

정단위보다는 전시 기본임무를 고려하여 배치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가 모호하다.각 부대의 재난대책본부도 부대별로 별도 유지

90)육군교육사령부,『지상작전(수행교리)』(대전 :육군교육사,2003),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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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조가 되지

않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따라서 지역책임군의 지원활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휘체계상의 혼란으로 지원업무의 비효율이 예상된다.

(2)협력체계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로 규정된다.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기본법에 근거하여 민방위사

태 발생시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고,예비군은 통합방위법에 근거하여

작전동원이 가능하다.그리고 훈련된 인원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신속한 투입이 가능하다.그러나 지역책

임군이 국군조직법에 근거하여 자동적 개입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즉 재난관리 책임기관별 관련법에 근거하여 통제되고 있다.결

국 민방위대,경찰,지역책임군이 각기 다른 법률체계에 의해서 동원될 수

밖에 없음으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효율적인 재난관리 활동이

저하된다.

(3)예비군 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면 예비군은 동원예비군91),향방예비군92),민

방위대93)로 분류한다.동원예비군은 전시 전방상비사단의 충원자원으로 활

용되고 향방예비군은 향토방위작전에 활용된다.이들은 모두 중앙정부 통

제 하에 운용된다.그러나 예비군의 관리,육성,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94)예비군의 훈련과 동원,작전활동은 지역책임군

책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책임군의 조직 및 운용체

계가 이원화 되어 있다.

국방부장관은 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수임군부대장95)에게 예비군 업무

91)동원지정 예비군은 전시 군부대 증․창설 요원으로 우선 활용하며 동원이전에는 향토방위작전에

참여함.간부는 전역 후 1～6년차,병사는 전역 후 1～4년차를 대상으로 편성함.

92)동원미지정 예비군은 지역 향토방위작전에 참여함.간부는 전역 후 7～8년차부터 연령정년 전까

지,병사는 전역 후 5～8년차를 대상으로 편성함.

93)대한민국 국민인 남자(20～45세)이고 여자는 지원자로 편성함.

94)국방부,『예비군 실무편람』(서울 :국방부,2002),p.5.

95)향토방위통합예비군 설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예비군의 지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참모총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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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지역․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인원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

게 예비군 편성 계획서를 신청한다.지방자치단체장은 예비군을 최초 편성

단계에서부터 창설목적에 맞게 조직하고 있다.창설 후에는 자원관리와 상

황발생시 전력발휘가 용이하도록 방위협의회 지원 하에 운용된다.

평상시 예비군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도 단위에는

향토사단이 편성된다.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는 예비군 관리조

직인 전개대대,해안대대,관리대대가 편성되며 읍․면․동 단위에는 예비

군 중대가 편성된다.이와 같이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단위에 예비군

조직이 상비군 식으로 편성되어 있어 예비군의 특성에 부합된 지휘통제가

곤란하다.

예비군은 상비군과 달리 민간인 신분으로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훈련한

다.지역,연령 등이 다양하고 상비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로서 정규군보다

는 고령이고 평상시에 모든 조직관리가 행정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지역책임군에 의한 군대식 조직으로는 효율적인

재난지원 활동이 어렵다.

2.업무 수행과 교육훈련 측면

1)군 피해와 취약성 증가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피해현황은 [표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1,408건이

고 피해금액은 792억 원이다.대부분 피해는 육군부대에서 발생하였다.이

는 해․공군부대,국방 직할부대가 주로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재난대비기

반이 갖추어진 반면에 육군부대는 대부분 면소재지 이하지역,오지 및 산

악지역에 위치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건의에 의거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여단급 이상의 부대의 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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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자연재난 피해 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국방부직할

계 791.9억원(1,408건)689.7억원(1,305건) 76.7억원(2건) 17억원(36건)8.5억원(15건)

‘04 28.3억원(9건) 25.7억원(85건) - 2.6억원(4건) -

‘05 80.9억원(254건)76.1억원(240건)3.5억원(12건)1.3억원(2건) -

‘06 605.1억원(752건)519.3억원(707건)65.3억원(8건) 13.1억원(30건)7.4억원(7건)

‘07 45.8억원(213건)38.2억원(203건) 6.8억원(5건) - 0.8억원(5건)

‘08 31.8억원(77건)30.4억원(70건) 1.1억원(6건) - 0.3억원(1건)

*자료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http:/www.mnd.mil/index.jsp

(2009.9.10검색)

군에서는 자연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 4-6]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전

에 2,831개소의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집중관리를 하고 있다.하계에는 침

수,유실 산사태,전도,붕괴지역 등 2,085개소의 취약지역이 있으며,동계

에는 결빙,눈사태 지역 등 746개소가 있다.

[표 4-6]등급별 취약지역 현황96)

구 분 계 위험지역 준위험지역 관심지역

계 2,831 117 441 2,273

육군부대 ,953 74 356 1,523

해군부대 108 22 48 38

공군부대 599 21 25 563

국방부직할부대 171 - 12 159

*자료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http:/www.mnd.mil/index.jsp

(2009.9.10검색)

96)위험지역이란 하계에는 호우/태풍 경보 전 사전대피지역,동계에는 10cm 이상 적설시 고립지역

이나 30cm이상 적설시 붕괴우려로 병력 대피시설을 의미함.준위험지역이란 하계에는 호우/태풍

/홍수 경보시 연(대)대장 판단에 의거 대피지역,동계에는 폭설주의보 발령시 병력과 차량 통제지

역을 의미함.관심지역이란 하계에는 기타 취약지역,동계에는 병력과 차량통제지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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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6개의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표 4-7]에서 보는바와 같이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416개의 시설물분야는 주로 도로시설과 토목공사장 이다.

3,590개의 건축물분야는 주거시설,행정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이다.이와 같

은 취약지역과 특정관리 대상시설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정비․

보수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표 4-7]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97)

구 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소계 A급 B급 C급 소계 D급 E급

계 4,006 3,898 1,227 1,883 788 108 75 33

시설물 416 391 74 193 124 25 18 7

건축물 3,590 3,507 1,153 1,690 664 83 57 26

*자료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http:/www.mnd.mil/index.jsp

(2009.9.10검색)

2)재난관리 조직과 인원편성 부족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시 국방부,각군본부,직할부대와 기

관,연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재난대책본부 및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용

한다.이때 재난관리에 대한 임무수행은 공군본부과 미군은 평시 작전부서

에서 주관한다.반면에 국방부,육군․해군본부,1․3군사령부,2작전사령

부는 군수부서에서 주관한다.그리고 편성인원도 부대별 여건에 따라 약간

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만 군수부서에서 주관하여 임무를 수행함에 따라

초기단계에서 준비와 상황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이를 방지하기 위

하여 1단계는 작전부서의 지휘통제실에서 주관을 하고 2단계와 3단계는

97)A급은 현재는 문제가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B급은 경미한 손상이나 양호한 상태,C급

은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D급은 주요부개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

태,E급은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로 위험한 상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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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부서에서 주관하도록 임무를 변경하였다.그러나 평시 운영하지 않다

가 재난발생시만 재난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용하다보니 임무수행에 필

요한 장비와 물자준비,인원편성 등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있다.

해군본부의 경우 평시 재난예방업무는 군수부서가 수행하고 재난대책본

부가 개소되면 재난업무를 정작부서가 주관이 되어 수행한다.재난상황이

종료가 되면 피해복구와 후속조치는 군수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그리고

재난상황 보고시 정작부서에서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고,군수부서는 최종

보고를 국방부로 보고하는 등 혼란스러운 면이 존재하고 있다.

군단급 이하 부대의 경우 재난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이 부

재하여 제대별 군수장교가 겸임하고 있다.재난 특성상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시기와 상황에서만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

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난업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따라서 상황실

전담인력과 제대별 재난전담부서 규모를 확대하고 인원 보충이 절실한 실

정이다.

3)관․군 재난협조 능력 부족

재난발생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2005년 8월 22일 국방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의 ‘재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

였다.이를 근거로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재난관리조직과 재난지원

을 담당할 협력부대 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지원을 위하여 248

개 지역의 시․도와 시․군․구가 197개의 군부대와 세부 협정서를 체결

하였다.98)

이를 통하여 유류와 소요비용 등 제반 지원문제에 관련하여 세부적인

합의를 명문화하고 군의 지원 범위와 한계에 대한 상호 합의된 기준을 마

련하였다.그러나 중앙 및 지역의 종합상황실과 군부대 지휘통제실과 1대1

대응이 되지 않아 동일 군부대의 지원을 받는 2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발생시 지원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고 일부부대는 중복지원으로 업무 부

담이 가중되고 있다.2006년 태풍 ‘에위니아’피해로 재난지원시 충북 진천

98)국방부,『2008년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1)』(서울 :국방부,2008),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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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괴산군,음성군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서로 우선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그리하여 한곳에 집중투입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지원

하였다.이처럼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 갈등 조정․통제기능 마비와 군의

분산지원 혹은 중복지원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99)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책본부에서 설치하는 현장지휘소의 능력이 부족

하다.모든 지원조직들에게 재난상황을 알려주고 명확한 임무부여,활동

범위와 내용,지원 및 제한사항 등을 주지시키고 모든 협조관계가 현장지

휘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현장지휘소에서의 협조체계가 정립되어야 다양

한 지원조직들이 단일 지휘체계로 통합될 수 있으며 지원활동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난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공조체제가 미흡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여러 가지 원인들이 제기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지휘

및 통신체계의 결함이 큰 원인이라고 판단된다.특히 현장에서 의사전달이

불가능하거나 잘못되어 지원부대의 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사례가 많다.군은 자체적으로 유선과 무선에 의한 지휘통신망을 유지 및

관리하고 있어 상황전파와 병력통제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반면

에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 동일한 유․무선망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재난지원이나 긴급구조가 제한되고 있다.

4)국가와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연계 미흡

일련의 대형 사고를 계기로 안전에 저해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예방

에서부터 사후처리까지 국가 재난관리의 전 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6년도

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이를 구축하였다.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재

난을 포함하여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과 함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감소와 사후복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자

치단체,관련기관을 상호 연계한다.100)

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기상청,한국도로공사,국립공원관리공단

99)최진종,전게서,p.95.

100)최웅길,“정보화 사회의 재난관리 효율화 방안”,연구논문(국방대학교,2008),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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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0개의 행정부서와 관련기관이 재난관련 정보 D/B 구축하여 공동 활

용이 가능하다.이 시스템은 예방․대비 관리시스템,대응관리 시스템,복

구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행정부서와 관련기관별 탑재 내용을 살펴보

면 소방방재청은 일일상황 정보,피해와 복구 현황,재난위험지구 현황 등

이며 기상청은 기상예보와 특보,지진발생 현황,각종 방재기상 정보 등이

다.국방부는 군내 재난취약지역 현황,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등을 탑재

하여 관련기관별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동

시에 각군본부도 독자적인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

다.그러나 근본적으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불가하다.연동

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보안문제이다.보안문제가 해결이 안 되

는 상황에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동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군 비밀 누출을 우려하고 있다.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군사기밀 보호

법에 의거 처벌을 받는다.101)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

아 지진해일과 같은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실시간 전파가 곤란하여

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군에서 운용중인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

스템은 국방부로부터 각급 제대를 거쳐 말단 병사까지 전파 및 보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러나 국방부와 각군본부가 서로 다른 메뉴와 양식

으로 구성되어 각종 긴급 상황의 전파,예방과 대응 업무,긴급구조,복구

와 구호 등을 실시간에 활용하기가 제한된다.

소방방재청은 군에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접속이 보안문제로

상호연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그리하여 2007년 7월에 합참 상황실

등 군단급 이상 30개 부대에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조치하였다.102)재난발생시 행정부서와 관련기

관,지방자치단체의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D/B를 획득하며 신속한 상

황전파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난업무 수행이 보다 용이해졌다.그러나 실제

101)군사기밀보호법 제 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제11조(부당한 방법의

탐지,수집시 10년 이하의 징역),제12조(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징역).제13조

(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징역),제14조(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102)인터넷 주소는 http://www.safeworld.go.k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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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속한 상황 파악과 조치해야 하는 연대 및 대대급 부대까지 설치되지

않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기관의 업무협조는 제한되고 있다.

5)재난관련 교육훈련 부족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이

필수적이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국방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으로 지정됨에 따라 2006년부터는 재난관리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교육대상은 양성교육,보수교육,부대교육,전문교육으로 구분

하였으며 교육수준도 차등화 하였다.

(1)양성교육

양성교육 과정에서는 초급교육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신분별로 교

육할 수 있도록 교육지침을 설정하고 있다.초급교육은 재난의 개념과 종

류,재난환경,재난관리업무 수행체계를 이해하고 재난지원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현장출동 장병으로서 임무수행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교는 초급교육의 교육내용 전부를 양성기간 중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준사관 및 부사관은 초급교육의 교육내용 중 선택하여 2시

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병사는 재난의 개념과 종류를 이해하고 재난지원

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을 부대 교육훈련시 활용해야 한다.103)

그러나 이 교육지침을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병사

의 경우 부대 교육훈련시 실시할 내용을 양성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다.재

난의 개념과 종류,재난지원시 안전수칙과 행동요령 교육보다는 오히려,

산사태 징후와 발견시 조치요령,긴급대피시 행동요령,주둔지 화재와 산

불 진화시 안전수칙 등 야전부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둘째,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필수내용을 제시하고 과도하게 위임하여 사실상 지침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셋째,장교의 경우 사관학교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야전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제시하여 장차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잠재역량을 계발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오히려,야전실무 분야는 보

103)국방부,“재난관리 군내 교육현황”,『국방재난관리 업무편람』(서울 :국방부,2006),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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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육에서 담당하고 안전보장학 또는 재난관리론 등 학문적으로 접근하

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2)보수교육

보수교육 과정에서는 중급교육 및 고급교육 수준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중급교육 수준이란 자연재난 발생요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재난관리 규

정을 숙지하며,현장출동시 중간지휘관 및 재난대책본부 요원으로서 임무

수행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국가적 재난시 지원의 필요성과 지원체계를 이

해해야 한다.고급교육 수준이란 인적 및 사회적 재난 발생요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출동 지휘관으로서 임무수행절차를 숙지해야 한다.국가적

재난시 군의 지원방향과 국가 위기 및 재난관리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대학교 교육과정의 장교는 고급교육의 내용 전부를 6시

간 이상,각군대학 장교는 고급교육의 내용을 선택하여 3시간 이상 ,고군

반 장교는 중급교육의 내용을 선택하여 2시간 이상,초군반 장교 및 준사

관은 각 학교기관 실정에 맞게 내용을 선정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부사

관은 중급교육의 내용을 선택하여 1～2시간을 교육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지침을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중급

과정과 고급과정에서 제시한 교육지침이 개념적이다.중급과정 수준의 교

육내용은 대위급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이들에 대

해서는 중대급 이하제대에서 실시해야 할 재난관리 활동에 초점을 두어야

하나 자연재난의 발생 요인과 특성,국가적 재난시 군 지원의 필요성 등

이론적 배경을 이해하는데 치중하고 있다.현장출동 중간지휘관과 재난대

책본부요원으로서 임무수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관장교 이하의 간부에

게는 직무와 직접적인 연계성이 낮다.둘째,육군대학 이하의 보수과정에

대한 교육내용은 각 학교 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

록 위임하고 있다.초군과정과 준사관 과정의 경우에는 각 학교기관의 실

정에 맞게 임의대로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편성하고 있다.

(3)부대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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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교육훈련은 대대급 부대 단위로 재난취약시기별(3월,5월,11월)또

는 필요시 이론교육,지휘조훈련,실제훈련으로 실시해야 한다.교육훈련내

용은 부대별․지역별․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휘조 훈련과 실제훈련을

부대 자체로 실시하되 주기적인 민․관․군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 교육지침을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재난

취약시기별로 실시되는 정기적인 훈련을 제외하고 수시교육에 대한 적절

한 세부 교육훈련 내용이 너무 개략적이다.물론 해당부대 지휘관이 자기

부대의 재난관련 수준을 잘 파악하여 부대교육훈련을 시키면 문제가 없으

나,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타 업무에 우선하여 생략될 여지가 있

다.둘째,군 재난관리를 위한 교육체계에 대한 기준은 설정되었으나,실무

부대에서는 재난지원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정규과목으로의 편성은 미약

하다.재난관리를 전담하는 교관도 없으며 교육보조재와 교재도 부족하다.

(4)전문교육

전문위탁교육은 중앙소방학교,중앙 119구조대(특수사고 대응),기상청,

서울 소방학교,민방위 교육관 등에서 각 과정별로 연평균 185명이 위탁교

육을 수료하고 있다.104)전문 관리자 양성은 각종 재난발생시 대응 및 복

구단계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재난관리 전 단계를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자 양성에 대한 소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119구조대 훈련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긴급구조요원 교육의

경우 동계수난 구조훈련,특수항공 구조훈련,생화학테러 대응훈련,인명탐

색 장비훈련,방사선 안전관리,화학사고 대응 등과 같은 특별구조 훈련분

야는 군이 더욱 전문화되어 있다.특히 심해구조,탐색구조 등과 같은 일

부 분야에서는 인력,장비,수준 등이 오히려 군의 능력이 민ㆍ관의 능력

보다 우수하며,민ㆍ관에서 군의 수준과 같은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

으로 판단된다.둘째,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

고 민간부문의 재난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활용도 저조하다.

104)국방부,“재난관리 대외 위탁교육 세부현황”,『국방재난관리 업무편람』(서울 :국방부,2006),

p.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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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관련 자원 확보와 예산 측면

1)재난구조부대의 구조능력 부족

군은 국가적 재난발생시 효율적인 구조지원을 위한 일반재난구조부대,전

문재난구조부대 그리고 탐색구조부대 등을 운용하고 있다.이들 부대는 임

무특성에 따라 적절한 장비와 물자를 보유해야만 효과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표 4-8]에서 보는바와 같이 재난구조부대별 장비와 물자 인가

기준을 보면 구조부대별 임무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표 4-8]구조부대별 인가기준

구 분
품 명(44종)

(물자23종,장비21종)

부대별 구성품 인가

일반

재난

전문

재난

탐색

구조

일반 구조용(5종) 로프총 외 4종 보유 보유 보유

구조물 해체용(9종) 유압엔진펌프 외 8종 보유 보유 보유

구호자 보호용(7종) 산소호흡기 외 6종 보유 보유 보유

환자 보호용(종5) 척추보호대 외 4종 보유 보유 보유

폭발,붕괴,화재,독가스

사고 구조용(11종)

특수재난구조 장비셋

외 10종
미인가 보유 보유

수난 구조용(7종) 구명부환,부표 외 10종 미인가 보유

* 자료 :권헌철 외,“재난유형별 지원장비/물자 적정소요 판단”,

연구보고서(국방부,2008),p.75

일반재난구조부대에 폭발,붕괴,화재,독가스사고 구조용 장비와 물자가

미인가 되었다.수난구조용 장비와 물자는 일반재난 및 전문재난구조부대

에 미인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부대별로 동일한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있

다.특히 최근의 일반재난구조는 보다 전문화된 119구조대가 전담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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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반영하여 군의 일반재난구조부대가 헌병부대 위주로 편성됨에 따라

인가기준 조정이 요구된다.

모든 전문재난구조부대 및 탐색구조부대에 부대의 위치와 특성을 고려

하지 않고 똑같은 장비와 물자를 구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어느 부대

는 산악지형이 많을 수도 있고 강이나 바다가 많은 수도 있고 도시지역과

공장지역에 인접한 부대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부대들은 그 부대 주위와

소요에 맞는 구조장비를 갖추는 것이 합리적이나 현재는 그러하지 못하다.

2)재난유형별 복구장비와 물자 확보 미흡

1970년대 이전에는 주로 국토개발 참여형태의 대민지원이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재난구조 및 지원활동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105)2000년～2006

년 재난지원 실적을 보면 병력 4,66,200명,장비 134,841점을 지원하였

다.106)지금도 태풍․수해․호우발생시 인명구조,대민진료,방역과 소독,

가옥정리,도로와 제방복구,하우스복구,농경지복구,오물제거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 실시한 재난지원의 대부분은 비교적 단순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으

며,장비와 물자도 유형별로 지원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따라서 각종 재난

시 필요한 복구장비와 물자의 부족하여 재난지원의 효율이 낮고,병사들의

피로도 심해짐으로 전투력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장비지원의 경우도 공

병대대에서 보유한 장비만으로는 피해지역의 복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07년 태풍 ‘나리’가 제주도를 피습하여 사망 13명과 2,263동

의 주택피해,선박 17척이 피해를 발생함에 따라 피해복구를 실시하였다.

시행초기에 거의 전투복과 전투화 착용하고 간단한 장비와 물자만 휴대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었다.태풍피해에 따른 필요한 복구장비와 물자가 부

족하여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었으나,제주도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결

하였다.개인지급품으로는 보안경,장갑,마스크,장화,썬 크림,스티로폼,

옷걸이,세면도구 등을 지급받았다.부대지급품으로는 삽,곡괭이 들것,절

105)조영진,“군의 사회 및 경제적 기여도 연구”,연구보고서(한국국방연구원,2006),p.100.

106)국방부,“대민지원 현황”,『국방재난관리 업무편람』(서울 :국방부,2006),p.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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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안전모,각종 의약품,비품 등을 지원받아 성공적으로 복구지원임무

를 완수하였다.107)

3)재난관련 예산 부족

재난지원을 위한 병력과 장비 운용에는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

다.그러나 재난의 불확실성과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108)군이 재난지원을 할 경우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식

사 또는 장비운용에 따른 비용 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군은 정상적인 부

대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재난지원이 제한 될 수밖에 없다.

유류와 장비 용에 대한 정산은 협력부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정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이 협정서 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군과 지방자

치단체간의 협조는 정리되지 않았다.예를 들어 군 내부의 실수로 하천에

유류가 유출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오일펜스,흡착포 등을 지원받아 사

용할 경우 군에는 이런 분야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산에 어려움이 있다.

재난발생시 군 내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하여 2007년 ‘재난 및 안전관리’라는 예산 항목을 신설하였다.이 예산은

재난 취약요소 해소를 위해 재난예방공사 및 자재 보수,재난괸리용 장비

와 물자 확보,재난상황실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2007년

도에 총 8.14억 원이 반영되어 재난예방공사 및 자재 보수에 6.29억 원,재

난괸리용 장비와 물자 확보에 1.25억 원,재난관리 활동비로 0.6억 원을 사

용하였다.2008년도에는 35억을 요구하였으나 13억 원 조정되어 소요에 대

비하여 부족하게 반영되고 있다.

따라서 2,831개소의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공사가 제한되어 각종 자

연재난시 인명 및 시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996년～1997년에 재난구

조부대에 초도 보급되어 운영되어온 인명구조용 장비와 물자가 노후되어

성능불량과 작동률 저하 등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

107)제주방어사령부,『태풍 피해복구 지원 교훈집』(제주도 :제주방어사령부,2008),p.6.

108)강병화,“재난발생 대비 민관군 재난관리체계 구축”연구논문(국방대학교,2007),p.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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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군의 재난관리와 지원능력 발전방향

제1절 국가 재난관리와 연계된 군의 재난관리체계 확립

군이 보유한 재난지원 자원은 국가자원의 일부이며 가장 조직적이고 효

율적인 수단이다.국가 재난관리와 연계된 군의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지원 조직과 협력을 강화,재난관리체계 통합,국가 재난관리 정

보시스템과의 연동이 필요하다.

1.재난지원 조직 및 협력 강화

1)재난지원부대 편성 운용 보완

재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5-1]에서 보는바와 같이

안전관리위원회,재난안전대책본부,긴급구조통제단 등 국가 재난관리조직

과 군 지원부대가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행정부서와 군 지원부대 현황

재난관리조직 행정부서 지원부대

안전관리

위원회

중 앙 국방부

시․도 사단급 협력부대

시․군․구 대대급 협력부대

재난안전

대책본부

중 앙 국방부

광역시․도 사단급 협력부대

시․군․구 대대급 협력부대

긴급구조

통제단

중 앙 탐색구조부대

광역시․도 일반재난구조부대

시․군․구 일반재난구조부대

*자료 :이용문 외,“국방 재난관리정책 발전방향 연구”,연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2005),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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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국토방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군 조직을 유지하

면서 1대1로 대응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다.그러나

민․관․군 재난업무 수행을 위해 1대1대응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국방

부와 관련된 행정부서 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최근의 행정체제 개편 논의109)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총

체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합참은 탐색구조본부를 설치하고 육․해․공군부대를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여 이들 부대를 통제한다.그러나 합참에서 통제해야 하는 부대 수

가 많고 출동대기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대기부대를 구분하

여 지정해야 한다.긴급구조를 위해 일반재난구조부대인 헌병부대가 있으

나 책임지역이 광범위하고 재난조치의 긴급성을 고려시 긴급구조가 상당

히 제한된다.재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필요시 대대급 단위로

편성된 5분 전투대기부대의 활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재난통제 단계 통일

행정부서의 재난통제는 준비단계,비상단계 등 2단계로 되어 있으나 군

의 재난통제단계는 준비단계,경계단계,비상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된다.

군의 재난지원 목적이 국가적 재난을 지원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행정부서

에서 실시하는 재난통제단계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기상특보를 기준으로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시 준비단계(1단계),태풍

경보 또는 대부분의 지역에 재난발생시 비상단계(2단계)로 크게 구분해야

한다.필요시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비단계 및 비상단계로 세분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3)재난현장에서의 지휘와 통신체계 구축

현장성에 기초한 재난관리 구축이 이루어질 때 통합재난관리 체계가 효

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현장성은 재난발생시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재난관리의 일차적 책임주체와 관련된 쟁점사항을 다룬다.재난발

109)경남일보(2009.8.26)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2009년 8월 25일 시․군 통합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당정회의를 갖고 행정안전부는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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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시 관리,특히 대응의 우선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지방

자치단체,중앙정부는 모두 재난관리의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며 함께 노력

해야 하는 공동의 주체인 것이다.1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조치에 응하는

병력과 장비는 지역별 자치단체장 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지휘를 받도

록 명시되어 있다.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군부대도 육ㆍ해ㆍ공군의 다양한 부대가 재난지원에 참여

하게 된다.지원에 참여하는 다양한 부대들의 지휘를 단일화하고 해당 지

역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육ㆍ해ㆍ공군부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임지휘관을 지정해야 한다.선임지휘관을 평소에 임명하

여 둘 수도 있고 국가적 재난발생시 발생지역의 범위를 고려하여 별도로

임명할 수도 있다.평소에 군의 선임 지휘관을 임명하면 평상시에 재난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와 사전에 업무협조를 수행할 수 있으며,민ㆍ

관ㆍ군 합동훈련과 예방활동을 실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임지휘관자과는 별도로 재난현장에서 지원부대를 지휘통제 할 수 있

도록 현장책임자가 필요하다.현장책임자는 군의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사무소와 연락을 유지하고 군부대 대표로서 조언과

지원을 한다.현장책임자는 재난지원을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모든 육․

해․공군 부대와 병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그리고 적절한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 추가 지원사항 등을 파악하고

결심하며 재난 진행상황에 대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급부대에 보고하

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2007년 태풍 ‘나리’에 의해 제주도지역이 피해가 발생하자,합참에서는

작전명령을 하달하였다.제주방어사령관을 선임지휘관으로 임명하여 동년

9월 18일～10월 5일까지 예하부대와 지원부대를 작전통제하였다.작전통제

부대의 숙영,급식 등 전투근무지원을 제주도청과 협조하여 문제점을 해결

하였다.광범위한 피해지역을 고려하여 제주시,서귀포시,성산항 등으로

구분하여 현장책임자를 임명하여 재난지원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111)

110)Schneider,SaundraK,“FlirtingwithDisaster:PublicManagementinCrisisSituations”

(NY:M.E.Sharpe,Inc,1995),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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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간에 서로 상이한 통신체계를 운용함으로써 효과

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추진 중인 통합지휘무선

망(TRS:TrunkedRadioSystem)를 재난 협력부대까지 보급해 줌으로써

재난현장에서 일사 분란한 지원활동이 가능해 질것으로 판단된다.이를 위

해 필요한 장비나 주파수확보,통신망 구성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책

본부에서 추진하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최근에 빈발하는 산불진화를 위하

여 군용 헬기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소방헬기와 군용 헬기의 통합운영을

위한 헬기간의 통신과 지상과의 통신망 구축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4)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역책임군과 예비군 운용 개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제를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따라서

지역책임군도 평상시 군사 활동의 범위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

러,침투 및 국지도발대비 단계까지 포함하면서 이를 재난관리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통합방위개념에 입각하여 지역

책임군과 예비군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편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

전을 보장해야 한다.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기능을

포함한 예비군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기능배분이 필요하다.지역책임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련기능 배분과 운영개념을

재정립하고 원칙을 설정하여 그에 맞도록 운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1)지역책임군 운용

우리나라 사단은 상비사단,동원사단,향토사단으로 분류한다.상비사단

과 동원사단은 중앙정부 통제 하에 전시증편되어 전방지역으로 이동하는

부대이다.지역책임군(향토사단)은 전․평시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여 전․

평시 지역주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 임무로 수행하는 부대이다.112)

중앙정부가 지역책임군을 동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책임군에 대한 운용권

111)제주방어사령부,전게서,p.47.

112)전형우,전게서,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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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위기사태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능조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기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위기

대비계획이 실행되며 필요한 책임기관을 동원한다.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게 평시 지역책임군의 운용과 훈련,활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필요시

지역책임군을 동원하여 위기대비 활동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방환경의 특수성,지정학적 위치 등 국가안보의 일부분으

로서 지역단위 통합방위가 중앙정부의 주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고 군사방

위에 대한 비중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그러나 재난

관리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책임군

의 운용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책임군의 편성,훈련,운용에 따른 예산이 필연적으로 소요되기 때

문에 지방의회도 관여한다.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해서

지역책임군 운용체계를 발전시키면서 대규모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

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구조부대 파견,복구 예산과 물자지원이 추가로 보장

되어야 한다.물론 지역책임군이 중앙정부 통제 하에 임무를 수행할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책임군 운용과 관련된 권한은 정지된다.

그러나 전시임무,예산,각종 법률적 제한사항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역책임군을 운용하는데 국회나 사법부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평상

시 지역책임군 운용에 대한 권한을 법률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장를 중

심으로 높은 신뢰성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기능 발휘가 가능해 질 것이다.

(2)예비군 운용

재난발생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책임군 뿐만 아니라 예비군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2007년 제주지역 태풍 ‘나리’에 의한 피해 발생으로

대대적인 복구를 위하여 재난동원령을 선포하였다.향방예비군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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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읍․면․동 집결지로 6,238명을 동원하여 재난복구에 활용한

경험이 있다.113)

현재 동원예비군은 예비전력 중 핵심자원으로 예비군 정책이나 기준설

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이들의 평상시 운용권한을 지방자치단

체에 부여하여 재난관리 등 위기상황발생시 동원하여 지역위기관리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이제 군사활동의 양상도 전시 대비위주

에서 평상시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지역책임군의 재난관리 지원활동도

보편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재난관리 지원활동에 동원예비군을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평상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책임군 뿐만 아니라 동원예비군을 포함하여

침투 및 국지도발,재난관리와 같은 크고 작은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

록 운용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예비군 또한 지방자치단체 직속으로 편성

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도록 예비군 조직,편성,운용체계를

개선시키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지방위회 차원에서 예비군 관련 예산을

공식화해야 한다.114)

평상시 지역책임군은 중앙정부의 임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운용에 관

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

은 책임지역에서 긴급 상황발생시 지역책임군을 동원하여 신속히 조치할

수 있으며 지방경찰,소방안전본부 등 책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현장을 신

속히 복구할 수 있다.그리고 동원 미지정 예비군 뿐만 아니라 동원예비

군,기동대도 전시나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책

임 하에 육성하여 긴급 상황발생시 활용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

5)재난관리 예측과 취약성 분석기법 적극 활용

국가적 재난에 대한 재난유형을 분석하여 예방과 대비의 우선순위를 결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재난유형을 분석할 때 홍수,화재,폭발 등 재난의

종류별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보다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 재난에

따라 재난을 유발하는 요인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3)제주방어사령부,전게서,p.10.

114)전형우,전게서,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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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은 오랜 기상관측과 피해를 입은 경험으로 인해 확률적인 예측

은 가능하지만 대비에 많은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그리고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므로 근본

적으로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그 피해를 줄이는 피해경감대책이 추진된다.

예컨대,지진 발생을 막을 수 없으므로 내진설계와 시공을 하는 이치와 같다.

인적재난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발생의 개연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발생하는 장소와 규모,피해정도를 예측하기에는 곤란하다.또한,고의 또

는 과실,기술과 지식의 부족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인적 재난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한다.결국,자연 및 인적재난 모

두 발생 개연성은 예측이 가능하더라도 정확한 발생시간과 장소,피해규모

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결국 재난위험의 예측은 위험 객관주의 입장에서 ‘재난위험 =피해강도

×발생빈도’라는 공식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다.왜냐하면,이런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위험을 예측해야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 설득이 가능하고 투

자 가능한 재원이 할당되기 때문이다.결국,위험 객관주의에 의한 위험

예측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수용되는냐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성

체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115)

(1)재난예측과 취약성 분석

재난은 인간의 생활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재난이다.아무리 강한 태풍

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더라도 인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낮 자연현상일 뿐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재난을 유발하는 현상이 일어

날 때 어는 부분이 가장 입을 가능성이 큰가를 분석하는 것이 취약성 분

석이라고 할 것이다.재난을 예측한다는 것은 재난이 일정한 기간과 장소

에서 발생할 확률과 그 재난이 발행하면 재난에 노출되어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명과 재산,즉 위험노출 요소와 재난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인 취

약성을 모두 합하여 예측하는 것이다.따라서 ‘재난예측=발생확률+위험

노출요소+취약성’의 관계에 있으며,이들의 상관관계를 예측하는 것이라

115)최진종,“위험사회의 재난관리능력”,연구논문(국방대학교,2006),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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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위험 노출요소의 분석은 당해 지역의 주된 재난유형에 노출된 인명과

재산의 피해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예를 들면,인구와 시설 밀집지,

상습 침수지역,제방붕괴 우려지역,대형화재 취약대상 등이 그것이다.재

난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재난 현상이 발생했을 때 피

해를 유발하는 파괴의 매커니즘을 분석한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홍수가

발생하면 주거지역이 침수되거나 수몰되며 댐과 제방이 붕괴되고 교통이

마비되어 고립 등 발생한다.인적재난은 화재 및 붕괴,추락,침몰 등 이

파괴 매커니즘이다.따라서 파괴 매커니즘을 연구하여 이를 보강하는 것이

재난의 예방대책인 것이다.

(2)재난예방 우선순위 결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과정은 재난유형,빈도,강도,파

괴 매커니즘 등을 파악하는 재난분석과 인구 시설 건물 등 재난에 노출된

요소의 취약성을 분석한다.그리고 재난으로 인한 예상손실를 추정하는 위

험분석의 과정을 거쳐서 예상손실이 큰 곳부터 재난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대비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재난예방과 대비를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상피해

가 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을 1순위로 한다.그리고 개개의 재난의 발

생에 대한 피해는 작지만 누적된 피해가 크고 발생빈도가 높은 재난을 2

순위로 한다.3순위는 발생빈도는 낮지만 예상피해가 큰 재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은

정치,사회적 합의와 재정적인 지원에 영향 받음을 고려해야 한다.116)

2.재난관리체계 통합

임무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조직의 능력과 노력의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요구(requirement)는 다양한 능력과 조직의 세트화로 효과적

116)최진종,전게서,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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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합 및 합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는 기회(response

opportunity)속에서 한정된 호기(shrinkingwindows)를 포착하는 것과 연

관된다.117)

1994년 12월 1일 부로 평시 작전통제권118)이 전환됨에 따라 합참 주관

하 평시 교육훈련과 부대 운영 등이 가능해졌다.119)2012년 4월 17일 부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지휘 및 통제를

합참에서 실시하게 된다.따라서 육․해․공군부대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

제가 가능진다.120)현재 국가 재난관리가 통합관리 체계로 운용됨에 따라

군에서도 재난관리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국가적 재난에 대

한 재난지원과 응원,긴급구조지원 등을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

야 한다.

현재 국방부의 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각 군 협력부대와

일반재난구조부대로 지시되는 재난지원계통은 병력과 장비의 운용을 위해

합참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합참의 탐색구조본부는 육․해․공군의 탐색

구조부대를 제한 없이 바로 지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따라서 탐

색구조뿐만 아니라 모든 재난지원을 위한 병력과 장비를 원활히 통제하기

위해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에 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상황실을 설치

해야 한다.그리하여 육․해․공군의 탐색구조부대뿐만 아니라 협력부대와

일반재난구조부대까지도 제한 없이 지시가 가능한 체계로 전환될 수 있다.

새로운 재난관리체계가 구축이 되면 자연히 국방부와 합참의 업무분장

도 재정립이 된다.국방부는 행정부서로서 재난관련 담당부서와 업무협조

를 담당하고 국방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 임무가 된다.그러기

위해 국방안전관리집행계획의 수립,예방활동,긴급점검 및 복구활동을 담

117)이명환 역,『미국 미래 지휘 및 통제의 이해』(서울 :국방기술품질원,2009),p.3.

118)박휘락,『자주국방의 조건 :이론과 과제 분석』(서울 :아트미디어(주)․다넷,2009),p.211;지

휘가 일반적인 용어임에 비해서 작전통제(OperationalControl)는 군사적인 전문용어로서 군수,

행정,군기,조직 및 편성,훈련 등에 대한 권한은 없이 임무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에 한

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함.이것은 군이나 국가 등 소속이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그

리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통제한다는 의미임.

119)국방부,『한미동맹과 주한미군』(서울 :신오성기획),2003,p.53.

120)“합참조직 17년 만에 대수술 착수”,http://www.jcs.mil/boaed/download/fileD/55982(검색일 :

‘08.9.17):합참 내에 합동군사령부를 편제하여 합참의장-합동군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해․공군

작전사령관 등으로 지휘 및 작전체계가 일원화돼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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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재난관리 관련 훈령,규정 등의 통합 및 개정업무를 담당하게 된

다.국가적 재난발생시 합참의 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상황실을 지원하고

재난관리와 긴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확보에 주력한다.

합참은 재난지원의 주관부서로서 군의 재난대책본부와 재난대책상황실

을 운영해야 한다.재난에 대한 대비,대응,긴급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병

력과 장비의 운용을 통제한다.탐색․긴급구조부대를 통제하고 출동대기태

세를 유지하며 협력부대와 일반재난구조부대를 지휘한다.

군의 재난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서도 지휘통일121)개념에 기초하여 공

군 및 미군처럼 평시 작전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 주관하고,군수부서는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그리고 군단급 이하 부대에 대해서는

재난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재난관리 지원부서와 소령급 이하 장교로 전담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3.국가 및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재난예방,상황감지와 전파,재난대응,구호

와 복구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행정부서와 관련기관과 연동

체계를 구축하였다.긴급사태가 발생시 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

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따

라서 군에서도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한다.

현재 보안문제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

템이 상호연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사단급

이상 부대에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행

동화가 이루어지는 부대까지 설치되어야 한다.전방지역은 연대급 부대까

지,후방지역은 대대급 부대까지 설치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도 궁극적으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121)합동참모본부,합동작전 교범(3-0):지휘통일은 모든 부대가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여 모든 부

대의 운용을 지시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진 단일 지휘관 예하에 작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그

러나 노력의 통일은 반드시 동일한 지휘구조의 일부분일 필요는 없지만,공동으로 인식하는 목표

를 향해서 모든 부대 간에 협조와 협동을 요구한다.따라서 노력의 통일은 지휘통일의 필수적인

보완요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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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이 되어야 하고 제대별로 통일된 메뉴에 의거 자동화되어야 한다.국

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군 자체의 재난관리는 물론 지역사회의 재난지

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재난현장과 정보소통이 실시

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를 위하여 국토해양안전부에 개발한 재난영상

전송 시스템122)을 적극 활용해야한다.이러한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현재 추진 중에 있

는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보안문제를 해

결해아 한다.동시에 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도 제대별로 동일한 메뉴로

개발한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지원능력 강화

군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고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동시에 국가적 재난발생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난지원 원칙과 판단 기준을 정립,재난구조부대의 인명구조능

력 강화,재난유형별 복구장비와 물자를 확보해야 한다.이러한 능력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난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

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1.재난지원 원칙과 판단기준 확립

1)재난지원 원칙

군의 재난관리는 재난에 대항하여 군의 전투력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군의 제반 활동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

라고 할 수 있겠다.이러한 활동은 군의 모든 조직,인원,장비 및 물자,

교육훈련,예산 등이 서로 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122)재난발생시 각 군(기관)의 재난담당자가 재난상황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국방부로 보고함.재난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웹(web)기반 정보시스템임.인터넷 주소는

www.u-safety.go.k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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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재난발생시 아무리 군의 역할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외국군의 사

례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군은 재난관리 주관부

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물론 프랑스와 같이

군부대에게 재난관리 임무를 부여할 수 있지만,신분만 군인이지 운용은

재난관리부처에서 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미국에서도 주정부 재

난관리에 동원되는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통제 하에 있지만,예비군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정부에 의해서 전적으로 통제된다.123)나라마다 공통적으

로 군의 국내문제 개입을 극히 제한하고 있으며,이러한 정신적 바탕 때문

에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서도 군의 투입은 연방 및 주정부의 요청

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우리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적 재난발생

시 재난지원기관으로서 중앙본부장이나 지역본부장의 요청에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병력과 장비 동원요청에 대해 지원을 하거나 응급조치를 위한

지원 또는 응원요청에 지원 한다.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항공기와 선박 조

난사고를 대비하여 탐색구조본부와 탐색구조부대를 설치 운용하여 긴급구

조기관을 지원한다.비록 군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전투

준비태세를 완비해야 하므로 재난발생시 군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

다.그러나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의무,수송,통신,공병 등의 특정 능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재난에 대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난으로부

터 군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임무를 부여받

았다.군이 직면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국방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 병력을 보전하고

전투장비와 물자들을 보호하여 전투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군

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

력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군 지휘관의 주요한 책무이다.

군은 소규모 부대라 할지라고 철저하게 명령계통에 의해 움직인다.어떠

한 경우에라도 군의 기본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아무리 국가적

123)한미연합군사령부,『미군에 대한 이해』(서울 :한미연합사,1999),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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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재난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나 지역 부대장

의 판단에 의해 군부대를 움직이는 것은 곤란하다.재난지원에 따른 원칙

을 설정해야 군부대 운용에 차질을 방지할 수 있다.

군의 재난지원 원칙으로 ①재난발생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한 자원이 우선적으로 투입된다.②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인력,

장비,시간 등)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에 지원한다.③군부대는 중앙정부

나 지방자치단체의 서면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지역 군부대 지휘관의 지

원여부 판단에 의하여 지원한다.④군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능력 범위 내

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⑤재난관리의 전반적인 책임은 중앙정부는 지

방자치단체에게 있다.군은 요청받은 사항을 지원하고 지원이 완료되면 즉

시 군 본연의 임무로 복귀한다.⑥군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는 단일 군

지휘관에 의해 지휘 및 통제된다.124)

2)재난지원 판단시기

군의 재난지원 시기는 재난지원 원칙에 있듯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능력(인력,장비,시간 등)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이다.이때에는 중

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서면에 의한 요청에 의하여 지역 군부대 지휘관

의 지원여부 판단에 의하여 지원해야 한다.그러나 재난지역 군부대 지휘

관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서면에 의한 재난지원 요청이 이루어진다고 하

여도 군부대 지휘관은 지원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이러한 판단

기준이 없다면 동일한 재난에 대하여 한 지역의 군부대는 지원하고 다른

지역의 군부대는 지원을 하지 않게 되므로 일관성이 결여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판단기준을 보면 ①전통적 안보를 위한 군 본연의 임무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우선한다.②작전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이다.③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④즉각적인 군부대의 지원이 없다면 재난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이

다.⑤인명구호나 재난복구가 시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 이다.125)그러나

124)이용문 외,전게서,p.96.

125)상게서,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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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의 긴급성을 고려시 재난지원의 권한위임이 필요하다.적절한 권

한 위임범위는 [표 5-2]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대별로 구분하여 지침으로

하달해 주어야 한다.

[표 5-2]재난지원 권한위임 범위(예)

구 분 참모총장 군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병 력 여단(연대급)이상 대대급 이하 중대급 이하 소대급 이하

장비

차량 16대 이상 15대 이하 10대 이하 5대 이하

중장비 6대 이상 5대 이하 3대 이하 2대 이하

헬기

500MD 6대 이상 5대 이하 ․ ․

UH-60
/CH47

4대 이상 3대 이하 ․ ․

*자료 :육군교육사령부,『재난관리』(육군교육사,2007),p.38.

3.재난구조부대 능력과 재난지원 자원 확보

1)재난구조부대 인명구조 능력 강화

일반재난구조부대,전문재난구조부대 그리고 탐색구조부대의 임무특성에

부합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해야 임무수행이 보장된다.119구조대의 자문과

군의 예산을 고려하여 재난구조부대별 필수장비와 물자소요를 판단한다.

(1)일반재난구조부대의 장비와 물자 소요판단

육군 일반재난구조부대는 최초 향토사단 관리대대의 인원 104명으로 편

성되었으며,재난구조에 필요한 많은 장비와 물자를 보유하였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헌병부대 위주로 16명～35명 등으로 축소됨에 따라 119구조

대와 유사한 장비와 물자만 보유해도 임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와 물자 소요현황은 [표 5-3]에서 보는바와 같다.최소한 필수장비만

확보하고 선택장비는 선별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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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일반재난구조부대는 88명으로 편성된다.해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부대의 소요에 추가적인 장비와 물자가 소요된다.육군 및 해군 일반

재난부대는 필요한 필수 보유품목과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보유할 수 있는

선택 가능품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3]일반재난구조부대의 장비와 물자 소요

구분

장비와 물자

군 보유 필수(군 미보유) 선택(군 미보유)

일반 구조용 사다리 외 2종 구조용로프 외 3종 다목적칼 외 7종

중량물 작업용 유압절단기 외2종 체인블럭 외 3종 와이어로프 외 5종

호흡/신체보호용 공기호흡기 외 1종 내전복셋트 외 1종 구조헬맷 외 1종,

절단용 동력절단기 외 3종 체인톱 외 3종 그라인더 외 2종

*자료 :권헌철 외,“재난유형별 지원장비/물자 적정소요 판단”,연구

보고서(국방부,2008),p.41.

(2)전문재난구조부대 장비와 물자 소요판단

전문재난구조부대의 장비와 물자소요에는 [표 5-4]에서 보는바와 같이

다양한 장비와 물자를 포함하고 있다.모든 전문재난구조부대가 이 품목을

다 구비하는 것은 예산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낭비적 요소도 담

고 있다.따라서 반드시 전문재난구조부대에서 필요한 필수 보유품목과 가

용예산을 고려하여 보유할 수 있는 선택 가능품목으로 구분하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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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전문재난구조부대의 장비와 물자 소요

구분(수량) 필수 보유품목 선택 가능품목

일반 구조용(17종) 구조용로프 외 5종 공기매트 외 10종

중량물작업용(13종) 유압엔진펌프,외 4종 유압페달절단기 외 7종

호흡/신체보호용(6종) 공기호흡기 외 1종 방진마스크 외 3종

절단용(9종) 동력절단기 외 3종 핸드그라인더 외 4종

파괴용(2종) 착암기 다목적 도어 오프너

유해화학물용(4종) 화학보호복 누출방지슬리브 셋,외 2종

수난구조용 (22종) 공기통 외 12종 수난구조로켓 외 8종

산악구조용 (14종) 산악용헬멧 외 7종 스위벨 외 5종

구급용(5종) 산악용 들것 외 1종 머리고정대,외 2종

측정용(5종) 고성능 복합가스 측정기 LNG/LPG검지기 외 3종

탐색구조용(6종) 탐색용 열화상카메라 외 4종 지하매설물 탐지기

기타(3종) 산소발생공기정화기 외 2종

*자료 :권헌철 외,“재난유형별 지원장비/물자 적정소요 판단”,연구

보고서(국방부,2008),p.75.

추가적으로 고려 할 사항중 하나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전문재난

구조부대를 똑같은 장비와 물자를 구비하는 것에 대한 고려사항이다.아무

리 전문재난구조부대라 하더라도 장비와 물자의 소요는 부대별 위치에 따

라 다르다.고가의 장비와 물자를 소요에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구

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따라서 전문재난구조부대가 소재한 곳을 산악

과 인접한 부대,수변과 인접한 부대,도시나 공단과 인접한 부대로 구분

하여 이에 맞는 적합한 장비와 물자를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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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단과 인접한 부대에서는 일반구조용,호흡 및 신체보호용,중량물

작업용,절단용,파괴용,유해 화학물용,구급용,측정용,탐색구조용 장비

및 물자가 필요하다.수변에 인접한 부대는 일반구조용.호흡 및 신체보호

용,수난구조용,구급용,측정용,탐색구조용 등이 필요할 것이다.예를 들

어 수도권에 위치한 전문재난구조부대는 산악인접부대 및 도시공단 인접

부대가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물자를 구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반면에 인

천근처에 소재한 전문재난구조부대는 수변 인접부대 및 도시공단 인접부

대가 필요로 하는 장비와 물자를 구비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다.

공군의 탐색구조부대는 조난조종사를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

다.어려운 지역과 상황에 처한 조난자 구조를 위한 육·해상 탐색과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따라서 [표 5-4]에서 보는바와 같이 명시된 필요한 장

비와 물자를 모두 확보해야 한다.임무수행에 필요한 특수 장비도 확보해

야 한다.해군의 탐색구조 부대는 심해에 침몰된 선박에 대한 구조지원을

위한 특수장비의 보강이 더욱 필요하다.

2)재난유형별 재난지원용 복구장비와 물자 확보

(1)복구장비와 물자 소요기준 설정

군에서 확보하고 있는 복구장비와 물자는 각종 재난유형에 적절히 대처

하기에는 부적절하며 소요기준도 부재하다.따라서 복구장비와 물자에 대

한 소요기준 정립하고 이를 근거로 확보해야 한다.재난 유형별 복구장비

와 물자는 과거 재난발생시 군에서 지원했던 사례와 연계하면 그 품목과

수량 추정의 가능하다.

각종 재난 중에서 여름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태풍 및 집중호우126)와

겨울이면 빈번하게 발생하는 폭설에 따른 재난지원시 필요한 복구장비와

물자를 판단해 본다.

먼저,태풍 및 집중호우시 재난지원에 소요되는 복구장비와 물자를 판단

한다.재난지원시 주요임무로는 하우스복구,농경지정리,농작물복구(벼 세

126)태풍 및 집중호우 주의보는 시간당 20mm 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를 발령되며

태풍 및 집중호우 경보는 시간당 30mm이상의 비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 발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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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가옥정리,용수로․하천준설,사체발굴,토사제거,가축처리,오물수

거,잡목제거,도로․하천정비 등이 있다.이 중 용수로․하천준설,사체발

굴,도로․하천정비 등은 일반부대보다는 특수부대 또는 중장비를 운용하

는 공병부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소요 파악에서 제외한다.이

외에도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복구 지원사항으로 임시주

택 건설 및 이재민 수용시설 건설지원 등의 이재민 구호지원,의료소 설치

ㆍ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ㆍ인력지원,재난현장 사상자 중증도 분류,

응급조치 지원 등의 진료지원도 가능하다.

태풍 및 집중호우시 필요한 복구장비와 물자를 판단해 보면 하우스 복

구에는 낫,큰 칼,절단기,공구세트끈,들 것,리어카,삽,빗자루,쓰레받

기,갈퀴,포대장갑,고무장화 등이 필요하다.토사 오물 제거에는 삽,포

대,리어카,들것,넉가래,개인위생장갑 등이 필요하다.가옥정리에는 양수

기,수중펌프,포대,들것,리어카,기계톱,절단기,도끼,해머,호스,장갑,

고무장화 등이 필요하다.유실도로 복구 및 하천퇴적물 제거에는 삽,포대,

리어카,들것,포크레인,특수장비,장갑,고무장화,긴 장화 등이 필요하다.

과거 특전여단 250명이 송추지역에서 가옥정리,하우스복구,토사제거

등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을 실시하였다.그 당시 휴대한 복구

장비와 물자로는 삽/장화 250개(1명당 1개),목장갑 250개(1명당/1일),고

무장갑 125개(2명당 1개),곡괭이 30～50개(3～5명당 1개),3발/4발 리어카,

절단기 15개(팀당 1개),갈퀴/낫/칼/긴 장화/긴 호스/휴대용 톱 30개(팀당

2개),대 빗자루 50개(팀당 3개),전기톱 2～3개,양수기 2대(부대당 1개)

등 이었다.그러나 실제 재난지원을 실시해본 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장비

와 물자가 소요되었다.127)

이를 기초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100명 단위로 복구장비와 물자 현황을

[표 5-5]에서 보는바와 같다.10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판단은 [표

5-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를 기초로 추가소요 판단이 가능하다.

127)권헌철 외,전게서,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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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태풍 및 집중호우시 장비와 물자 소요(100명 기준)

구분 품목 수 량 기준

일반장비

/

물자

삽,목장갑,장화 100개 1명당 1개

고무장갑 50개 2명당 1개

곡괭이,빗자루,칼 20개 5명당 1개

긴 장화 12개 8명당 1개

갈퀴,낫,휴대용 톱 10개 10명당 1개

절단기 10개 10명당 1개

3발/4발 리어카 6개 15명당 1개

긴 호스(50m) 6개 15명당 1개

전기톱 4개 25명당 1개

양수기 2대 50명당 1대

폐기물수거봉투 다량 -

끈,포대 다량 -

경광봉,안전띠,라바콘 다량 야간작업

특수 장비
소형포크레인 1

소형트럭(1.4t) 1

*자료 :권헌철 외,“재난유형별 지원장비/물자 적정소요 판단”,연구

보고서(국방부,2008),p.43.

둘째,폭설128)시 재난지원에 소요되는 복구장비와 물자를 판단한다.재

난지원시 주요임무로는 임야/농경지 복구,버섯/인삼밭․화훼단지복구,축

사/염전저장소복구,각종 하우스복구,가옥과 축사정리,국도와 지방도 제

설,사체발굴,도로․하천정비 등이 있다.이 가운데 국도와 지방도제설,

사체 발굴은 일반부대보다는 중장비를 운용하는 공병부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전문 지정업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소요 파악에서는 제

128)폭설 주의보는 대도시지역에는 24시간 내 신적설이 5cm 이상,일반지역에서는 24시간 내 신적

설이 10cm 이상시 발령됨.폭설 경보는 대도시지역에는 24시간 내 신적설이 20cm 이상,일반지

역에서는 24시간 내 신적설이 30cm이상일 경우 발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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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다.

폭설시 필요한 복구장비와 물자를 판단해 보면 임야/농경지복구,버섯/

인삼밭․화훼단지복구,축사/염전저장소복구에는 눈삽,넉가래,리어카,방

한장갑,방한화,귀마개,안면마스크,휴대용 손난로,방풍안경 등이 필요하

다.하우스복구에는 눈삽,빗자루,낫,칼,절단기,공구세트,해머,지렛대,

노끈,비닐,들것,리어카,쓰레받기,갈퀴,포대,방한장갑,방한화,귀마개,

안면마스크,휴대용 손난로,방풍안경 등이 필요하다.가옥과 축사정리에는

눈삽,리어카,넉가래,공구세트,절단기,해머,방한장갑,방한화,귀마개,

안면마스크,휴대용 손난로,방풍안경 등이 필요하다.

과거 해군 118전대 50명이 울릉도지역 폭설에 따라 작전용 도로를 청소

하였다.그 당시 휴대한 복구장비와 물자로는 눈삽 50개(1명당 1개),넉가

래 25개(2명당 1개),핫 팩 50개(1명당 1개),공병삽 50개(1명당 1개),빗자

루 10개(5명당 1개),리어카 5대(10명당 1개),절단기 5개(10명당 1개),낫

5개(10명당 1개),칼 5개(10명당 1개),공구세트 3개(15명당 1개),사다리 2

개(25명당 1개),방한장갑/방한모/방풍안경/귀마개/안면마스크 50개(1명당

1개)등 이었다.그러나 실제 재난지원을 실시해본 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장비와 물자가 많이 소요되었다.129)

이를 기초로 태풍 및 집중호우시 100명 단위로 복구장비와 물자 현황을

[표 5-6]에서 보는바와 같다.10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한 판단은 [표

5-6]를 기초로 추가소요 판단이 가능하다.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과

거의 지원 사례를 기초하여 자연재난,인적재난,사회적 재난에 대한 복구

장비와 물자소요를 산정하여 확보한다면 적시 적절한 재난지원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이다.

(2)복구장비와 물자 확보

민방위장비와 물자에 대해서 군과의 공유가 필요하다.현재 민방위장비

는 민방위대별,기능별 요소에 따라 보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광

역시․도 기술지원대는 시ㆍ도청 내 민방위 전용창고에,지역민방위대의

129)권헌철 외,전게서,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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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는 동사무소 창고에,직장민방위대는 직장별 창고에 기능별 요소로 구

분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

환됨에 따라 민방위장비를 보관하고 있던 기존 창고 공간이 주민편의시설

과 사무실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이제는 민방위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부

족하게 되었다.민방위장비는 민방위사태와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확보하

고 있다.평시에도 적극 활용되어야 하나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만 사용하

고 있고 대부분의 장비는 사용실적이 거의 없다.매년 많은 국가예산이 투

입되어 구입ㆍ확보된 민방위장비가 활용도가 지극히 없는 상태로 단순 보

관하고 있다.

[표 5-6]폭설시 장비와 물자 소요(100명 기준)

구분 품목 수 량 기준

일반장비

/

물자

눈삽 100개 1명당 1개

넉가래 50개 2명당 1개

공병삽 100개 1명당 1개

빗자루 20개 5명당 1개

리어카 10개 10명당 1개

절단기 10개 10명당 1개

낫/칼 10개 10명당 1개

공구세트 6개 15명당 1개

사다리 4개 25명당 1개

방한장갑,방한모,방풍

안경,귀마개 안면

마스크,핫 팩

각100대 1명당 1대

특수 장비
제설차 -

소형트럭 1

*자료 :권헌철 외,“재난유형별 지원장비/물자 적정소요 판단”,연구

보고서(국방부,2008),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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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장비는 창설당시부터 장비확보에 노력하여 국고에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지휘용 앰프,전자메가폰 뿐만 아니라 로프총,구명보

트 등을 확보하였다.적의 침공이나 테러에 대비하여 군사작전상 후방지원

에 필요한 장비나 자연ㆍ인적재난의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

기 위한 예방,통제,보호,복구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장비들을 대

상으로 선정하였다.이러한 장비들은 사용목적에 따라 응급복구와 사태예

방에 필요한 장비,구난장비,인명구조장비,구급장비 등으로 분류한다.130)

[표 5-7]에서 보는바와 같다.정부의 지원을 받아 고가의 장비를 보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사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 5-7]민방위장비 구분

구 분 개 요 종 류

공통

장비

(11종)

모든 지역에서 발생

하는 보편적 재난에

대비한 기본적인 장비

전자메가폰,지휘용 앰프,응급처치세

트(의료기구),환자용 들것,로프,휴대

용조명등(손전등 포함),소화기,민방위

용품세트(연장구),무전기,쌍안경,이

동식발전기

지역

특성

장비

(10종)

지역별로 발생하는

특정 재난에 대비한

장비

교통신호봉, 교통차단표시판, 사다리,

방연마스크,등짐펌프(워터자켓 포함),

진화용 삽,구명환,구명의,로프총 세

트,기타 지역별 필요장비

권장

장비

(8종)

보편적 재난에 대비한

장비이나 기본장비에

비해 보다 전문적인

장비

산소호흡기,에어쿠션,완강기,기계톱,

산불진화복,방열화,구명보트,잠수장

비세트

*자료 :국립방재연구원,“민방위장비 확보기준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국립방재원,2006),p.55.

130)국립방재연구원,“민방위장비 확보기준 및 관리개선방안 연구”,연구보고서(국립방재원,2006),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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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민방위장비를 각종 재난발생시 재난지원을 하는 군부대가 함께

사용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가능하다면 현재 확보하여 보관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를 지원이 예상되는 군부대 내에 보관한 후 재난지원시

이를 병력과 함께 사용한다면 재난지원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재난피해 복구에 있어서 인력 위주의 재난지원은 많은 한계를 갖고 있

다.포크레인,덤프트럭은 개인장비가 아닌 고가의 중장비들로 지방자치단

체에서 자체 보유하기 어렵다.군에서도 보유 수량의 제한되고 피해지역과

의 거리 등에 따라 지원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따라서 중장비 법인과 개

인업체를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응급 복구 시

군의 재난지원의 효과를 높여줄 수 있다.

군에서 평상시부터 중장비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것은 낭비요인이 될 뿐

만 아니라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도 부담이 된다.군 지휘관이 재난지원 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인력 외에 중장비 지원이 부족한 것이다.병력

지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재난지원시 중장비를 동시지원에 지원

해야 한다.재난복구 업체를 지정하여 장비의 사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5조131)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중장비를 군부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효율적인 재난지원을 위해서는 평상시부터 필요한 장비와 물자가 확보되

어 필요시 즉각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모든 장비와 물자는 평상

시부터 군의 예산으로 군에서 충분히 확보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군에서 보유한 편제상의 모든 장비와 물자는 상시 지원이 가능하

도록 정비되고 유지되어야 한다.일부 지원에 필요한 주요장비와 물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전 확보함으로써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구매 하여 군에 지

원하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봄철에 산불이 빈발하게 발생하나 농촌지역의 노령화로 인해

초동조치나 산불진압이 불가능하다.그리하여 지역 내의 군 인력을 활용하

고자 등짐펌프 1만5천여 대(약 7.5억 원 상당)를 구입하여 지역 군부대에

131)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지정 관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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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하여 산불발생시 휴대하도록 하였다.경기도에서는 북부지역에 동절기

적설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제설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자 지역 내

에 산재한 군 인력을 활용하고자 제설기 126대(약 15억 원 상당)를 군부대

에 기증하였다.산림청에서도 자체에서 보유한 산불진화용 헬기가 부족함

에 따라 군용헬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고자 헬기 장착용 산불진화장비인

밤비 바켓 96개(약 23억 원 상당)를 구입하여 육군 항공대에 기증한 바 있다.132)

3재난교육 훈련강화

재난교육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목표를 재설정하고 세

부적인 발전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교육목표는 교육대상별로 [표 5-8]에

서 보는바와 같이 달리 설정하여야 한다.

[표 5-8]교육대상별 재난관리 교육목표

교육대상 교육목표

일

반

장

병

장 교
평시 비전투 임무로서 재난관리의 중요성 인식,재난발생

시 통합적 작전 능력배양,장병 재난관리 소양교육 지원

부사관
평시 비전투 임무로서 재난관리의 중요성 인식,재난시

실무배양

병사

복무 중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교육,재난예방을

위한 의식교육,전역 후에도 실생활에 필요한 재난관리

소양교육,재난시 실무배양

전

문

가

실무자 재난예방,수습에 필요한 전문적 이론,실기배양

교관 각급 학교에서 재난관리 교육담당 요원 양성

구조요원 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배양

*자료 :이용문 외,“국방 재난관리정책 발전방향 연구”,연구보고서

(한국국방연구원,2005),p.109.

132)전헌철 외,전게서,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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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도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훈련시간이 감소하였다.

재난 선진국의 경우 재난관리 교육보다 훈련에 치중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양성교육,보수교육,부대교육,전문교육 분야에 대한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양성․보수교육 기관에서는 필수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에 대한 타

당성 있는 기준이 검토되고 제시되어야 한다.양성교육과정의 경우 장기적

인 안목에서 재난관리 분야에 대한 잠재능력을 계발한다는 차원에서 학문

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보수교육 과정의 경우 수료 후 야전

부대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예방,대비,대응과 복구 관

련업무,재난지원시 조치 등 실무 위주로 교육내용을 구성해야한다.

둘째,재난관리 업무 주무부서의 담당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군내에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예를 들어 2006년도에 육군 종합군수학교에 재난관리 전문과정이 개

설하였다.이와 같은 교육과정은 업무담당자의 교체 주기를 고려하여 매년

또는 최소한 격년제로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평상시부터 재난을 이론적 상황이 아닌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

는 재난대응 종합훈련장을 확보하여 재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셋째,모든 교육소요를 군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유관

기관의 교육기반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군의

재난관리 실무자들은 재난을 실질적으로 예방,처리,사후 조치하는 명실

상부한 전문가들이다.재난관련 정부교육기관은 소방방재청,중앙소방학교,

서울 소방학교,중앙 119구조대 등이 있다.이들 기관과 협조하여 긴급구

조부대 긴급구조요원,학교기관의 교관,협조부대의 실무자 등을 위한 전

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한편 군 전문분야인 탐색구조,심해구조 등과 같

은 분야는 민간기관에서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분야이다.이미 군이 특화

된 능력과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들 부대를 전문교육기관으로 특

화시키는 한편 민간분야 인력을 위탁받아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교육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교류도 증대시켜야 한다.

넷째,국가 및 지역 차원의 재난유형별 훈련시 탐색․전문 재난구조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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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예를 들어 매년 1회씩 중앙행정기관,전 부대,

NGO가 참여하는 ‘재난안전한국훈련’133)은 국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평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전반의 작동상태,재난대응태세와 절차 등을 점

검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인하는 훈련이다.이는 비상대비계획에 따른 전

시대비 연합연습과 형식과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여 군의 전․평시 재난

대응 능력 향상에도 기여134)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계와 하계로 구분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4.재난예산 확보와 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재난예방조치와 재난대비능력 보강

을 위하여 필수 소요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며,필요시 지방자치단

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군부대에 산재한 재난 위험지역 해소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예산 중 ‘재난예방 및 보수비 ’분야는 부대유형

과 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각군본부에서는 재난예방자재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난구조부대의 노후화된 인명구조 장비 교체와 부족장비 확보를 위하

여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필요시 ‘재난 및 안

전관리’예산을 조정해야 한다.부족한 복구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135)에서 지원을 받

거나,정부의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136)사용을 위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예산당국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133)2005년 처음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됨.매년 소방방재청 주관 하에 중앙행정기관,군부대,

NGO(2009년도 396개 기관)등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됨.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가동․점검

및 재난 대응훈련,민․관․군의 실질적인 공조 대응과 현장 중심 대응체제구축을 목적으로 함.

134)이응영,“미국 국토안보체제의 핵심요소를 수용한 국가 위기관리 및 비상대비체제 재편 방향”,

『비상대비논총』제34호(2007),p.74.

13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함.이 기금은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함.이 기금으로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 등

에 사용이 가능함

136)인력 및 장비의 지원,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그리고 재난응급

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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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 론

현대는 산업사회의 발달과 함께 9.11테러와 같은 보이지 않는 가공할

만한 인위적 재난발생시 전쟁에 준한 피해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산업 활

동의 증가와 함께 진행되어온 물과 대기의 오염,삼림의 파괴,그리고 지

구온난화는 지구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다.태풍,지진 등 자연적 재난은

대형화와 복잡화 경향을 띠고 있어 전쟁과 유사한 형태의 위기상황으로

그 피해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고 있다.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

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각종 재난을 국가위기의 범주

에 포함시켰다.2004년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안전

관리위원회에서 각종 재난을 통합관리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국가적 재난

에 대한 군의 재난지원 능력이 군대의 전통적 임무인 국가방위에 못지않

은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군은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과 보다 전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의 대․내외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국가적 재난발생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에

대한 이론적 바탕 위에 국가 위기관리와 국가 재난관리와 연계하여 군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외국군과 우리군의 재난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관리와 연

계된 군의 재난지원체계 확립과 지원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연구하게 되었다

군은 전시를 대비하여 수많은 장비와 물자를 비축하고 있으며,긴급 상

황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직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국가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난관리체계와 지원능력을 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째,법적․제도적 측면으로 국가 재난관리가 통합관리 체계로 변화되

었으나 군은 국방부와 합참으로 재난관리가 분리되어 있다.상황전파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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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통제와 보고의 중복,책임소재 등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그리고

군부대 지원시기와 절차,재난통제단계,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지역책임

군과 예비군 운용개념 등에 대한 법률과 규정이 일부 통일되어 않았다.재

난지원에 대한 ‘군의 기본 임무화’용어 사용으로 군 고유의 기본임무인

‘국가 방위임무’와 혼동할 우려되고 있다.

둘째,업무수행과 교육훈련 측면으로 군은 면소재지 이하지역과 격오지

에 위치하여 상대적 재난피해와 취약지역이 증가하고 있다.군은 행정부서

와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나 군단급 이하부대는

재난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관․군 협조를 위한

1대1대응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다.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국

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보안문제로 연동이 되지 않고 있다.재난현장에

서의 지휘 및 통신체계,현장지휘소의 능력이 부족하여 전반적으로 재난업

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그리고 군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지정됨에 따

라 양성교육,보수교육,부대교육,전문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대상 및 과제선정이 부적절하고 시간도 부족하다.

셋째,재난관련 자원확보와 예산 측면으로 재난구조부대는 임무와 특성

에 부합된 장비와 물자를 보유해야하나 동일한 품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물량도 부족하다.복구장비와 물자에 대한 유형별 확보기준이 없으며

군 작전수행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만 확보하고 있어 효과적인 재난지원

이 제한된다.그리고 군의 재난예방조치와 재난지원능력 보강을 위하여 필

수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07년 ‘재난 및 안전관리’항목이 신설되었

으나,소요에 비해 부족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재난지원 능력 확보에 제한

을 주고 있다.

국가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해 군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군 자체 재난에 대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이를 위해 군의 재

난관리와 지원능력 분야에서 발전시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국가 재난관리와 연계된 군의 재난지원체계 확립이 요구된다.①

재난지원 조직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와 연계하여 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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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대1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재난 통제단계를 행정부서와

동일하게 2단계로 통일시키며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및 통신체계 일원

화해야 한다.②군의 재난관리체계 통합을 위하여 2012년에 합참이 한국

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통제가 가능해 진다.따라서 군부대 운용에 대하

여는 합참에서 담당하고 대외적이고 정책적인 분야는 국방부가 담당하도

록 역할을 일원화해야 한다.③국방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과 연동이 되어야 하고 제대별로 통일된 메뉴에

의거 자동화되어야 한다.④지역책임군 및 예비군 운용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책임군을 조직,훈련,운용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한다.다만 군 본연의 기본 임무수행에 제한을 주지 않는 범위로

제한을 한다.예비군의 경우 조직,편성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단위와 일

치시키고 예비군관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용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둘째,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지원능력을 강화가 요구된다.①재난지

원 원칙으로 재난발생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가용한 자원이 우선

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군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할 경우에 지원해야 한다.지원판단도 전통적 안보를 위한 군 본연

의 임무와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우선하며,작전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②일반재난구조부대,

전문재난구조부대,탐색구조부대의 임무특성에 부합된 장비와 물자에 대한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한다.재난유형별로 복구장비와 물자에 대

한 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확보해야 한다.③재난교육의 대상자를 확

대하고 부대여건에 부합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재난관

련 예산확보를 위해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도 활용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제안한 사항들은 반드시 국방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이를 위

하여 법규와 규정을 개선하거나 예산반영 등 실제적인 행동화가 이루어져

야 한다.그리고 장단기로 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 재난관리

선진화는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운용중인 군의 재난업무 위주 연구로 국가기반체계 마비

등으로 인한 사회적재난에 관한 고찰과 예산 확보에 관한 제도적이고 전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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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소홀하였다.그리고 외국군의 사례 등도 참고문헌을

통하여 파악된 자료들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방방재청 개청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하여 군의 역할,

군의 재난관리체계와 지원능력을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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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theDevelopmentoftheNationalDisasterManagement

-FocusontheRoleandDisasterSupportCapabilityofMilitary-

kim,JinGwang

MajorinDefensePolicy

Dept.ofInt'lSecurityandStrategy

GraduateSchoolofInternationalStudies

HansungUniversity

Inamodernsocietywiththedevelopmentofindustrialsociety,when

anartificialdisaster-forexampleunseenandterrifying9/11terrorism

-occurs,itmaycausedamagetoasituationthatisequivalenttowar.

Asanaturaldisastersuchastyphoon,earthquake,etchasatendency

towardgettinglargeinsizeanditscomplexity,asimilarform ofcrisis

situation so that the damage runs into astronomical numbers.

Therefore,anationallevelmeasureshouldberequired.

Applyingtoacomprehensivesecurityconcept,ourcountryhasdealt

withvariouskindsofdisastersunderthecategory ofnationalcrisis.

Andenactingafundamentallaw inregardwithdisastersandsafety,

diversedisastersweremanaged by CentralSafety and Management

Committeeinanintegratedmannerin2004.Accordingtothis,Military

capability to handle disasters regarding domestic one becom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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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factor as same as nationaldefense thatis seen as a

traditionalmission thatMilitary has.Based on the professionalized

knowledgeratherthan high technology thatthemilitary possesses,

Military plays an active role in performing domestic and foreign

stabilitybyensuringpubliclivesandtheirsafe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contribution to

advancementofnationaldisastermanagementbytakingacloselook

intoaroleofmilitarybyestablishingdisastersupportbymilitarythat

linkstonationaldisastersinordertocorrespondtoourrealityandset

foracommonunderstandingofthewholearmyinanalyzingdomestic

andforeignforcescapabilityofdisastersupport,andbyenhancingthe

supporting capability of nationaldisaster to relate nationalcrisis

managementandnationaldisastermanagementbasedonthetheoryof

disasterwhenthenationaldisastersoccur.

Asaresultofthestudy,issuesareasfollows.First,Inlegaland

systematicaspect,thenationaldisastermanagementwastransformed

intoaform ofintegratedmanagement,butitisdividedintotwolevels,

the MinisterofNationalDefenseand the Republic ofKorea Joint

ChiefsofStaff.Someoftheruleoflaw anditsregulationaboutthe

timingofsupportbymilitaryunitanditsprocedurewerenotunified,

andtherewasamatterofgraveconcerntomakeitconfusewiththe

nationaldefensewhichisprimarymissionofmilitaryduetouseof

militaryfundamentalmissiontermsaboutthedisasters.

Second,Inworkexecutionandeducation& trainingaspect,disaster

related work performance capability was insufficient. That is,

organizationsanditspersonneldealingwithdisastersarenotenough

and command and communication system are not satisfying.In

addition,theestablishmentofaconceptaboutthemilitaryresponsibility

inareaofoperationsandtheemploymentofreserveforcesis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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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re was no connection with nationaldisaster management

system,subjectofeducationandtaskselectionarenotappropriatein

terms of disaster related education and time of education was

insufficientlyarranged.

Third,In securing resourcesand budgetaspect,they don'thave

properequipmentsandmaterialsthatcorrespondtothemissionsand

featureofrescueunitsfordisasters.Besides,therewasnocriterionof

equipmentsforrestorationbyitscasesanditsmaterials.

Lastbutnotleast,anitem fordisasterandsafetymanagementwas

newlycreatedtosecurethebudgetrequiredforthereinforcementof

militarypreventivemeasuresfordisastersanditssupportingcapability

in2007.However,ashortamountoffinancialbudgetwasreflectedin

comparisonwiththeinitialrequirementsothattherewasalimitation

for pushing ahead with advancement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hus,below arethethingstobeimprovedforthebetternessofa

roleofmilitaryanditssupportingcapabilityaboutthenationaldisaster.

First,inordertobuildupmilitarysupportfordisastersconnected

with national disasters, i) it needs to construct one to one

correspondence military structure connected with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to strengthen disaster support organization and

coordination,needstounifydisastercontrolphasewithadministrative

officesatthesecondphase,andneedstomakeasinglecontroland

communication system atthe scene of the disaster.ii) For the

integrationofmilitarydisastermanagement,worksneedstobedivided

intotwosothatROK JCS copeswith unitemploymentand ROK

MND deals with politicalissues.iii)Military disastermanagement

system shouldinterfacewiththenationalsystem andthesystem needs

tobeautomatizedinaccordancewithunifiedmenubyechelons.i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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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the employmentofforces in area ofresponsibility and

reserves forces, we authorize the chief of local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to organize,train,and employ theforcesin area of

responsibility,butwepresentarangethatdoesn'tgo beyond the

militaryprimaryandfundamentalmissionexecution.

Second,inordertoenhancemilitary supportcapability ofnational

disaster,i)establish disaster supportprinciple and a standard of

judgement,ii)utilizeanticipation and venerability analysistechnique

about military management in an active manner,iii) reset the

authorization standard aboutsecuring equipmentand materials that

correspondtothecharacteristicsofgeneral,expert,searchandrescue

unitmissionsanditssecuringoptionswerepresented,iv)andfinally

reinforceeducation and training in respond toextension ofdisaster

education and unitconditions and disasterrelated budgetsecuring

optionswerepresented.

Sincewefocusedonthecurrentmilitaryrelateddisasterwork,we

wereindifferentinpresentingstudyonsocialdisasterbasedonsystem

of infrastructure paralysis & spread of contagious disease and

systematic& professionaloptionsaboutsecuringbudgets.Therewasa

limitationtofigureouttheexactrealitywithoutcomesfrom thestudy

throughbibliographyincaseofforeignmilitary.

However,itismeaningfulin thatwewere trying an integrated

approachtodisastermanagementofourmilitarybyanalyzingmilitary

rolesand itssupporting capability fortheadvancementof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fter the star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Agencyandtheenactmentoffundamentallaw regarding

disasterandsafetyinspiteofthelimitationofstudyillustrated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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